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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사회는 개인들이 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한 가운데 속한 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다. 재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당장 21세기 반에는 고령 사

회로 환될 것이 자명하고, 그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에서 유발되는 문제들은 단기 인 

정책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당장 가시 으로 나타

나지 않을 지라도 미리 계획하고 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고령 사회로 환되는 시 에서는 필연 으로 공공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는 노동력 성장의 둔화를 불러 일으켜 경제활동을 

축시킬 것이다. 최근까지는 고령화 진 에 따른 부정  향이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에 따른 근로인구 비율의 지속  증가 등으로 상쇄되었지만, 향후

에는 취업자수 감소가 이를 상쇄할 만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 경제성장 둔화 요

인으로 작용하여 문제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  속도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에 주목하고, 고령 사회로 속히 이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고령화의 사회․경제  향

을 분석하여 경제활력 유지를 한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과제는 본인의 책임하에 최 수 주임연구원과 고연분 연구원, 서울 학교 

섭 교수, 이철희 교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자들의 구체 인 담당 연구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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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론

□ 새로운 복지국가의 재편

   — 복지국가 기의 심화

      ∙ 완 고용과 상 으로 균등한 소득재분배 신화의 붕괴

□ 새로운 사회  리스크의 등장

   —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

   — 공 자원(국가재정 등)에 비해 다양한 복지수요  요구 분출

Ⅱ.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  변화  응방안

□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  변화

   — 격한 고령화  노인인구의 양  증

      ∙ 2002년 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체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우리 사회

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

      ∙ 우리나라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세계 으로 빠른 수 으로 향후 보건‧의료, 복

지 등의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망됨.

   —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 2002년 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1.1%로 생산연령(15～64세)

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5명의 생산연령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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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인구의 질  변화

      ∙ 재 노인의 교육수 은 매우 낮아 74.5%가 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

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14.9%에 불과함.

      ∙ 재 노인은 노후 비를 하지 못한 세 이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연 을 비롯한 

노후 비가 이루어져 경제력이 증 될 것임.

      ∙  세  노인들에 비하여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상 으로 컴퓨터 사용능력증

 등 새로운 정보습득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단됨.     

      ∙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가능성이 

지속 으로 약화될 것임.

      ∙ 2002년 재는 공  연 수 자가 60세 이상 인구의 20.5%에 불과하지만, 2019년

에는 51.6%가, 2026년에는 60.9%가 공  연 수 자일 것으로 망됨.

□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  변화에 한 응방안

   — 연령통합  사회로의 환

      ∙ 노동을 비하기 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년기, 은퇴

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연령 분리 인 사회에서 교육, 노동, 여가가  생애에 걸쳐 균

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령통합  

사회로의 환이 필요함.

   — 노인에 한 정  이미지 제고

   — 방  서비스 체계로의 환

   — 민간자본의 참여 활성화 

   — 실버산업의 확

      ∙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실버산업이 폭발 으로 증가

      ∙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가 속히 증가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인구의 증가율을 보여 국내 실버 비즈니스 시

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속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요 약 11

      ∙ 국내 실버산업은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에는 약 27조원, 2010년에는 약 41조

원으로 망

Ⅲ. 고령화가 경제 반에 미치는 향

□ 자본시장에 미치는 향

   — 축률의 감소로 인한 가용자 의 축

      ∙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 투자가 축

      ∙ 고령화의 진 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정부 축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총 축

률은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 가용자 의 감소, 투자 축 등을 래하여 경제성

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자산보유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본시장 변화

      ∙ 고령자일수록 험기피도가 증가하고 무 험자산에 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

문에 고령화의 진 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상 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

로 망

      ∙ 안정 인 채권 주의 자산보유로 경제의 역동성 하 가능성

      ∙ 연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 기  운용액이 증하고 자본시장  국민경

제에 미치는 향이 막 해짐.

      ∙ 주식투자비 의 확

      ∙ 자본시장 경직과 불안정

      ∙ 자산수익률의 하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

□ 경제성장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향

   — 경제성장의 둔화

      ∙ 노인 인구의 비  증 하여 체 인 취업구조가 노령화되는 추세

      ∙ 고령화가 높은 집단은 일반 으로 생산성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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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이 획기 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취업자 수가 감소하

여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

      ∙ 노동공 의 감소, 축률의 감소로 인한 투자의 축은 이를 상쇄할만한 획기

인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킴.

   — 자본수지 악화

      ∙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생산이나 투자는 축되는 반면, 해외직

투자(FDI)  해외생산은 지속 으로 확 될 망   

      ∙ 국내 생산기반시설의 해외이  등으로 결국 국내 무역수지가 속히 악화될 우

려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 이 감소함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 하락을 

극복하고 자산의 다각화를 추구하기 해 개발도상국 등으로 자본이 이동하여 

자본수지가 악화될 가능성 높음.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 으로 자본의 수익률 하락이 어 선진국의 자

본이 유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가능성이 실 되기 해서는 

자본시장의 인 라 구축 등 제도 인 장비가 필요

□ 재정에 미치는 향

   — 재정수지의 악화

      ∙ 재정수입감소

      ∙ 재정지출증가

      ∙ 즉, 취업자수의 감소, 연 가입자 수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은 조세수입, 

세외수입, 사회보장 기여  등을 감소키는 한 편 연 수 자의 증가, 노인의료

비 지출의 증가, 노인 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은 재정지출의 증 요인으로 작용

해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높음.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국민 부담 가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연 체계가 기

      ∙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료보험과 연 이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붕괴 기

      ∙ 연 의 경우에도 노령연 의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



요 약 13

      ∙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질환에 한 의료요양 서비스와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

이 있는 노인들에 한 개호서비스를 한 사회  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비 이 1980년 19.5%에서 2000

년 50.9%로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등 가족의 노인 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소득이나 사회  지원에 의존

      ∙ 노인인구가 격히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인력 한 명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

   — 국가부채의 

      ∙ 고령화가 진 되어 온 OECD 국가의 경우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국가부채는 

지속 인 증가세를 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망 (OECD 2001)

□ 산업구조에 미치는 향

   — 고령화의 진 은 고령자의 생활 반을 지탱하는 산업분야의 비 이 확 될 것으로 

망

      ∙ 건강‧의료복지서비스 부문의 확   다양화

      ∙ 노인인구의 다양한 생활에 응하여 생활보 형 서비스 분야 확 ,  산업 

 주택산업의 다양화

      ∙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림수산업의 비 이 2020년에는 1.7%에 불과한 반면 서비

스업의 비 은 53.1%로 증가할 것으로 망

   — 인구 구성의 변화에 의한 시장 수요의 변화

      ∙ 한국의 실버시장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향후 격히 성장할 것으로 망

      ∙ 세 간 불평등과 갈등 야기

      ∙ 건강한 노인  근로의욕을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

      ∙ 사회의 고령화와 동시에 갈수록 학력이 높은 노인의 증가

      ∙ 노인들의 취업도 제조업보다는 상 으로 서비스업에 치 되어 있으며, 주로 

비임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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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정책과제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것으로 상되는 가장 요한 효과 가운데 하나는 노동

인력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정체 문제임.

   — 출산율의 하와 성인사망률의 감소로 인해 체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

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노령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청․장년층에 

비해 평균 으로 생산성이 낮으므로 노령인구비 의 증가는 노동인력의 양 , 질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상됨.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감소에 응하는 방법으로는 출산장려를 통한 노령

인구비 의 감소,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제고,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제고, 해외인

력의 유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구성의 변화

   — 인구학  황

      ∙ 출생률의 감소

      ∙ 사망률의 감소

   — 노동력인구의 변화

      ∙ 노동력인구 증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기 됨. 

      ∙ 노동력인구의 노령화

□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황 

   —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 지난 세기를 통해 선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노동시장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고

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격한 하락한 것임. 

      ∙ 65세 이  구 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정의되는 조기퇴직 역시 다



요 약 15

수 OECD 국가에서 크게 확 되었음. 

   — 재 고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 재 우리나라 고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임.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0.8%, 여성 48.2%로 나타남.

      ∙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50%를 상회하여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

은 편임.

      ∙ 우리나라 고연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자 업

부문과 농업부분의 비 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 으로 큰 우리 복지제도  고용구

조의 특수성을 반 하는 것으로 악됨.

   — 우리나라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1955년부터 2000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인구주택센서스에 기 한 60세 이상 

노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 추세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1960년 부터 1990년 까지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는 것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 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40%에서 1995년 55%로 증가했으며, 센서스에 기 한 추계도 비슷한 결

과를 보여 . 

      ∙ 센서스에 기 한 1955년에서 1965년까지 노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 그러나 1965년 이  센서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을 감안할 때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의 분석

      ∙ 1960년  반 이후 한국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거의 으로 농

에 국한된 상이었음. 

      ∙ 농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46%에서 1995년 76%로 약 30%정도 증가했는

데, 이는 도시 거주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5%에 그친 것과 한 조를 

보임.

      ∙ 농  내에서도 면 지역 거주 고령남성이 읍 지역 거주 고령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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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 학교육을 받은 노년 남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음. 학교육

의 향력은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격히 감소했음.

      ∙ 가족구조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세 수가 같을 때 배우자

가 있는 고령남성이 그 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일할 가능성이 높았음. 반면에 

혼인 상태를 동일하게 놓았을 때, 자녀와 동거하거나 가족 구성원일 경우 일

할 확률이 더 낮았음. 

      ∙ 경제활동참가의 가능성은 배우자만 있는 남성의 경우 가장 높았고, 가족 구성

원인 독신남성의 경우 가장 낮았음. 

      ∙ 주택소유 형태는 1995년에 해서만 경제활동참가의 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자택이나 세가구에 거주하는 노년남성은 월세가구 거주 남성보다 일할 확률

이 낮았음. 

      ∙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남성은 도시거주자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

이 3배에서 5배 가량 높았음. 

      ∙ 과거 5년 동안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특히 다른 도시나 군으로 옮겼을 경우에

는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음. 비록 인과

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퇴직으로 인해 지리  이주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단됨.

   — 노동공 측면의 변화

      ∙ 농 고령남성의 노동력참가율이 이미 70%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그 동안 체 고령

남성의 노동시장참가율 증가의 주요요인이 되어왔던 농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

가율 증가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농 거주 고령남성의 노동력참가율이 도시인구의 참가율의 두 배가 넘기 때문

에 향후 농 인구의 상 인 감소는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출 것으

로 망됨. 

      ∙ 국민연 의 확 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타 퇴직소득의 증가는 여가에 한 수

요를 높임으로써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출 것으로 기 됨. 



요 약 17

   — 노동수요측면의 변화

      ∙ 기술의 빠른 진보는 과거의 교육과 훈련을 쉽게 낡은 것으로 만들고 경험의 가치

를 떨어뜨림으로서 고령노동자의 상 인 생산성을 더욱 낮출 가능성이 있음.

□ 고령근로자의 고용실태

   — 정년퇴직연령

      ∙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간  기업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퇴직연

령은 55세임. 평균 인 강제퇴직연령은 56.7세로 부분의 노동자들은 공식은퇴

연령에 비해 3～5년, 실제퇴직연령에 비해 10～12년 앞서 정년퇴직을 하게 됨.

   — 고용의 안정성

      ∙ 우리나라 년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995년 당시 40～44세 던 남성 노동자 가운데 60%만 2000년에 동일한 직장에 근

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랑스와 일본의 8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 다른 국가의 경우 고용 유지율이 체로 55～59세와 60～64세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50～54세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남. 

      ∙ 우리나라의 직장여성은 연령층과 고연령층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 

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연령층에 속하는 여성들은 고용안정면에 있어

서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고령노동자의 고용 유지율의 격한 하락은 학력, 직종, 업종을 불문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남. 그러나 학력자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

성은 더욱 심각함.

   — 임 제도와 고용불안정성

      ∙ 한국 기업이 고령노동자의 고용유지를 기피하는 이유의 하나는 고령노동자의 

임 이 그들의 생산성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 제도는 반 으로 연공서열에 기반을 두고 있음. 성과 

혹은 능력에 따른 임 제도의 도입이 확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수의 기업

들이 연공서열 혹은 연공서열과 성과 을 결합한 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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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연공서열 임 제로 인해 연령에 따른 임 이 기에는 다른 나

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 결과 정년퇴직 연령이 상 으로 낮고 퇴직 이후 임

이 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용보장제도와 고용불안정성

      ∙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체에서 포르투갈 다음으로 

엄격한 고용보장을 용하는 국가로 평가되었음(OECD 1999).

      ∙ 근로자의 해고에 한 규제는 정년퇴직연령이 지나면 사라짐.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년퇴직연령을 최 한으로 낮게 지정할 유인을 갖게 됨. 그리고 기

업들은 엄격한 고용보장을 회피하기 해 구 인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

하는 것을 꺼리게 됨.

      ∙ 결국 우리나라의 엄격한 고용보장은 역설 으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해하는 장해물로 작용할 수 있음.

   — 연령차별

      ∙ 사용자가 직원의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 직원의 실제능력과 상 없이 연령에 기

하여 결정을 내리는 연령차별의 행도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해하는 

요인임.

      ∙ 이와 같은 연령차별의 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교 인 통 때문에 고령자를 

하 자로 채용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임.

□ 고령인구에 한 취업지원제도  황

   — 법제도  실태

      ∙ 노인취업과 련한 법  기반으로써 1992년에 고령자고용 진법이 마련되어 

노인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 인 기반을 마련하 으나 

합직종 선정에 있어서 실성이나 타당성이 문제시되고 있음.

   — 학습‧진로‧고용 정보

      ∙ 고령자취업과 련한 정보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다양한 알선‧훈련기 은 있으나, 

비체계 ‧분산 ‧비 문 으로 그 역할이 미미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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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훈련

      ∙ 노인을 한 직업교육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탁‧실시하는 1주에서 최

장 4주간의 고령자 고용 진을 한 단기 응훈련 로그램과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에서 실시하는 3일간의 단기 응훈련 로그램 등이 있음.

      ∙ 노인교육기 에 한 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무하여 양질의 교

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2. 고령인구의 노동의욕고취를 한 정책 방안

□ 소득지원체계 개선

   — 법정퇴직  제도

   — 공 노령연 제도

   — 기타 사회보장제도

□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진방안

   — 정년의 연장

   — 보상  인사 리체계의 개선

   — 고용보장규제 완화

   — 고령노동자의 임 보조

   — 연령에 따른 차별  우 지

   — 임 피크제의 실시

□ 고령근로자의 고용증진방안

   — 고령근로자의 고용 망

      ∙ 향후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교육성취도 증가에 힘입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고용 망은 개선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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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에 합한 고용형태 확산

   — 근로여건의 개선

   — 평생교육‧훈련체계의 확립

   — 새로운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

   — 공공고용정보서비스의 제공

  3. 노동인력 감소 처 방안

□ 여성노동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황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3%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9%와 비

교할 때 크게 낮은 수 임. 

      ∙ 특히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징은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

는 것임. 1998년 기 으로 우리나라 학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54%로 OECD 회원국(평균 83%) 가운데 최  수 임. 이는 일본

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8%)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임.

       ∙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의  다른 특징은 다른 나라에서 범 하게 발견되는 

학력과 경제활동참가율간의 정의 상 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 미국을 비

롯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졸 이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1.5배가 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력간 경제활동참가

율 차이가 미미함.

   — 결혼과 출산의 향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해 보면 20  반과 40 의 참가율이 높

고 30   고령의 참가율이 낮은 M자 모양을 나타냄. 이는 30‧40 에 참가율

이 최고치에 도달하는 남성들의 역U자 모양과는 하게 다른 것임.

   — 임 과 고용구조

      ∙ 남성임 에 한 여성임 의 비율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산업 평균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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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 아직까지 남성임 의 3분의 2수 에 머물러 있음. 

      ∙ 고학력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이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충분히 능력

을 발휘하고 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 

   —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방안

      ∙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 라의 구축

      ∙ 보육  유아교육 시스템을 확충

      ∙ 육아휴직의 활성화 등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육아와 근로의 병행―하기 

한 여건 조성

   — 여성인력에 합한 고용구조의 창출

      ∙ 근로시간과 일정을 신축 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고용의 장려

      ∙ 트타임 고용의 증가

      ∙ 가능한 업종에서는 재택근무 장려

□ 인구  이민정책

   — 출산장려정책

   — 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 외국인력의 유입

□ 노동생산성의 제고  성장활력 창출

   — 학교교육의 개선

   —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한 인 라 구축

   — 생산성 향상의 유인제공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할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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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령화 시 의 재정정책 운 기조  방향

  1.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황과 망

□ 사회복지지출 규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규모에 한 정부의 공식 인 자료는 IMF 통합재정수지기

에 의한 복지재정규모집계로 다음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1999년 재 14조 

7035억원으로 총 세출 비 12.44%, GDP 비 3.04%이며, 1995년의 총 세출 비 

8.95%, GDP 비 1.81%에 비해 연평균 23.3%로 증가한 결과이지만 여 히 GDP의 

5% 미만의 낮은 수 임. 

   — 복지지출규모를 GDP에 한 비율로 악하여 보면 1990년의 4.6%에서 1999년에는 

11.8%로 2.6배 증가하 으며, 이 역시 1990～1996년간 6년 동안 1.4% 포인트(4.6%

→6.0%) 증가하 음에 비해 1996～1999년간 3년 동안 5.8% 포인트(6.0%→11.8%) 

증가하여 경제 기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격히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주요 OECD 회원국들과 단순 비교하면 회원국

들 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

□ 고령화의 진 이 재정에 미치는 향

   — 고령화의 진 은 재정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를 래하게 되며, 이는  다

시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고령화는 취업자수의 감소, 연 가입자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을 통하여 조세

수입, 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  등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연 수 자 수

의 증가, 노인진료비 지출의 증가, 노인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을 증

가시킴으로써 재정수지의 악화를 래할 것으로 망됨. 

   — 2002년 재에는 공 연  수 자가 60세 이상 인구의 20.5%에 불과하지만 2019년

에는 51.6%, 2026년에는 60.9%가 공 연  수 자가 될 것으로 망됨.

   — 2010년 한국의 노령인구비율은 9.9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OECD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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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복지국가의 성기를 렸던 1975년의 OECD 평균 노령인구비율 10.8%와 유사

한 수 임. 향후 10년 뒤 연 수 자의 주된 상인 노령인구비율은 선진국의 복

지국가 성기와 유사한 수 으로 증 되면서 연 련지출은 이들의 반 이하가 

된다는 것은 연 제도에 의하여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령‧장애‧유족 빈곤층

이 량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연 에 의한 소득보장이 제 로 기능하기까

지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소득보장기능이 상당기간 확  실시되어야 함.

   — 사회복지재정에서 지 되는 의료비의 증 는 국민의료비 총액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순히 비용부담구조의 변화만을 래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인구의 증 , 의료수

요의 고 화 등으로 국민의료비 자체가 증가할 망이므로 이는 재정지출의 증가

를  더욱 가속화할 망임.

□ 고령화를 비한 OECD 국가들의 재정강화 개

   — 지출감소와 기여의 증가, 연령연계 로그램 이외의 재정방안을 통한 고령화 압력

의 완화, 연 과 장기부양 자 조달을 한 새로운 방안의 도입, 산 차의 강화 

등으로 이러한 개 을 요약할 수 있음.

  2. 고령화사회에서의 건 재정기조 유지를 한 정책과제  추진방안

   — 생산성과 축률 등 경제성장에 주요한 변수들에 한 고려가 필요함.

   —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수의 하락을 상쇄하기 해서는 이에 상

응하는 생산성의 증가와 아울러 고령자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반 

책이 요함.

   — 투자의 축없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하여 노년층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융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선진국처럼 주식시장을 심으로 기업의 자 을 조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수출, 투자, 내수가 균형되어 있는 정성장을 도모하기 하여 건 한 소비를 진

작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화에 따라 실버산업에 한 수요가 격히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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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망되는 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확   방안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 리를 정수 에서 운 하여 공개시장 조작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가계 출을 

리하여 융기 의 건 성을 강화함으로써 융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에 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여야 함.

   — 공 자  상환, 4  공 연  지출 등의 경직성 경비로 말미암아 국가채무가 증

하지 않도록 하고 건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기 하여 그 책을 시 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 사회에서 조세의 형평성과 립성을 유지하는 범  내에서 정한 재정수

입을 확보하기 해서는 세율은 낮추되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편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 기 운 의 문성  효율성 제고와 직 융시장의 활성화를 한 최선의 방안

은 계약을 통해 연 기 을 민간에게 탁하여 분산 리하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

서 민간기 들이 투자 지침을 잘 지키도록 철 한 감시가 있어야 함. 

   — 립  규모의 감소에도 비하여 융시장과 제반 융기 에 한 충격을 극소

화시킬 수 있는 책 마련도 있어야 함.

   — 의료보험과 련하여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민간보험의 활성화, 노인요양보

험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건강보험의 지출  95%를 하는 여비가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매년 22.4%씩 증가하

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진료비를 보다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에 한 논의가 필요함.

   —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균형 인 이원체계 구축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시장에서 두 

보험간의 경쟁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인진료비 감을 해 장기요양서비스  가정간호원 견시설의 확충, 장기요양 

보조인력의 양성 등을 한 국고지원의 확  등도 필요함. 한 노인진료비 경감을 



요 약 25

해 노인요양보험 등의 도입도 필요함.

   — 정년퇴직제도를 제한하고, 연공서열 임 제를 개 하고, 엄격한 고용보장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노동자에 한 임  보조 을 합리화하고, 기 고용률제를 검토하

고, 연령차별에 한 지조치를 도입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야 함. 한 견  고령 노동자를 한 교육기회를 확 하고,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

하는 것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기회 확충을 하여 필요함.



Ⅰ. 서 론

1. 새로운 복지국가의 재편

〈표 Ⅰ-1〉서구복지국가의 흐름(1950년 ～1990년 )

1950년 1960년 1970년 1990년

국가에 따른 

격차가 무 컸음

국가/ 여간의 

불평등이 많았음

정부의 과잉부담

(복지에 한 국가책임의 

충실)

가족을 둘러싼 통  

가치 의 붕괴

인 스테그 이션 고령화

실업 세계화와 실업

 자료: OECD, OECD Series: Aging Society,  Volume1, 2001.

□ 복지국가 기의 심화

   — 완 고용과 상 으로 균등한 소득재분배 신화의 붕괴

      ∙ 출산 고령화, 불안정한 가족, 항상 인 높은 실업률의 문제

      ∙ 성장‧ 리, 낮은 축률의 유지 불가피

      ∙ 재의 공  연 제도의 유지가능성도 매우 낮음.

      ∙ 노인의료비를 포함한 건강보험 재정 자의 문제

      ∙ 즉, 지 까지의 복지국가를 유지해온 ‘노동시장과 가족’의 역할이 격히 약화되

고 있음(노동시장과 가족구성의 변화 → 복지국가의 균형을 깨뜨림).

        

     노동시장  가족구성 변화  ➡ 복지국가 기 ➡ 기의 심화

                                        
                                   격한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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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사회  리스크의 등장

□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어려움

   — 재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

   — 여성의 출산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출산력이 낮아짐.

   — 노동시장에 유리하게 진입하기(시키기) 한 사교육비의 증

□ 공 자원(국가재정 등)에 비해 다양한 복지수요  욕구 분출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이의 균형 문제가 매우 요

   — 소득층에 한 소득보장 심의 사회보장체계에 한 국민  신뢰성 약화 문제 

심각(→ 복지국가의 산층화)

   — 사회복지시스템에 한 정당성 붕괴

      ∙ 여와 부담 사이의 형평성 조정의 어려움

      ∙ 측하지 못한 ‘ 출산-고령화’의 문제에 한 신속한 응 실패



Ⅱ.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  변화  응방안

1.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  변화

□ 격한 고령화  노인인구의 양  증

   — 2002년 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체인구의 7.9%인 377만명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이미 진입

     ∙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

로 망

     ∙ 그러나, 인구추계에서 가정한 출산력 수 보다 출산력 감소가 더 속하게 진행

되어 고령사회 진입연도가 빨라질 것으로 상됨.

   — 우리나라 고령사회 진입 속도는 세계 으로 빠른 수 으로 향후 보건‧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가시화될 것으로 망됨.

      ※ 고령사회 진입 소요연수: 한국(19년), 일본(24년), 미국(71년), 랑스(115년)

   — 노인들은 소수집단이 아닌 ‘다수’집단으로서 생활하게 될 것이며, 다수집단으로서의 

사회‧경제‧정치 인 능력을 발휘하려 할 것임.

□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 2002년 재,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11.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 2019년에는 5명의 생산연령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망

     ∙ 노인부양에 드는 공‧사  비용은 자녀부양 보다 높아, 실제 인 부양비용도 격히 증

가할 것으로 상되므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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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단 : 천명, %)

구 분 2002 2010 2019(고령사회) 2026( 고령사회)

체 인구   47,640   49,594      50,619 50,610

65세 이상 인구    3,772    5,302       7,034 10,113

(구성비)      7.9     10.7        14.4 20.0

총부양비     39.8     38.8        40.0 48.8

노인부양비     11.1     14.8        19.8 29.7

유년부양비     28.7     23.9        20.2 19.1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노인인구의 질  변화

   — 재 노인의 교육수 은 매우 낮아 74.5%가 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14.9%에 불과함.

      ∙ 반면,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33.7%만이 등학교 이하, 44.4%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으로 추계 됨.

   — 재 노인은 노후 비를 하지 못한 세 이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연 을 비롯한 노

후 비가 이루어져 경제력이 증 될 것임(표 Ⅱ-2 참조).

   —  세  노인들에 비하여 고령사회의 노인들은 상 으로 컴퓨터 사용능력증  등 

새로운 정보습득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단됨(표 Ⅱ-3 참조). 

      ∙ 2019년에 노인세 를 구성하게 될 40～59세 연령층의 컴퓨터 사용능력이 20% 

후이며, 신문구독  독서인구의 비율도 높아 새로운 지식의 습득능력이 높을 

것으로 망됨.

      ∙ 한, 고령사회에서 노년기를 보내게될 재의 30 의 문화생활 향유율도 

세  노인들보다 높은 수 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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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연령계층별 노후 비방법(복수응답)

(단 : %)

구분 체
비

있음

노후 비 방법
비

없음공
연

사
연

퇴직
‧

축성보험
부동산
운

증권
운용

계 기타

15~19세 100.0  0.6  0.1  0.3 0.0  0.5 - 0.0 - - 99.4

20~24세 100.0  9.8  3.7  4.2 0.9  5.6 0.1 0.1 0.1 0.0 90.2

25~29세 100.0 28.0  9.6 13.8 2.7 16.5 0.7 0.2 0.2 0.1 72.0

30~34세 100.0 41.6 13.5 21.6 4.4 24.2 1.9 0.4 0.3 0.0 58.4

35~39세 100.0 47.8 13.9 24.3 5.5 27.1 3.2 0.4 0.4 0.1 52.2

40~44세 100.0 46.6 13.8 21.6 6.2 25.7 4.1 0.4 0.5 0.1 53.4

45~49세 100.0 46.4 14.0 18.1 6.3 25.8 6.0 0.3 0.8 0.1 53.6

50~54세 100.0 44.5 12.7 16.1 5.6 24.8 6.8 0.5 1.0 0.3 55.5

55~59세 100.0 44.7 12.7 13.8 5.1 24.6 8.2 0.4 1.1 0.1 55.3

60~64세 100.0 38.0 10.8  8.1 4.2 22.3 8.1 0.3 0.9 0.3 62.0

65세 이상 100.0 22.6  3.9  3.8 1.6 13.7 7.8 0.2 0.5 0.3 77.4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표 Ⅱ-3〉연령계층별 문화여가활동 실태

(단 : %)

구 분
컴퓨터 

사용능력

신문구독

비율

독서인구

비율

공연장

입장률

시장

입장률

14~19세 94.9 62.6 82.1 62.3 19.1

20~29세 83.0 80.1 83.0 62.4 13.1

30~39세 55.3 79.9 73.0 33.4 16.6

40~49세 33.1 73.4 56.6 21.8 10.9

50~59세 13.7 55.2 38.2 13.7  6.5

  60세 이상  2.9 26.6 19.2  6.3  4.0

  주: 공연장은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극, 무용, 화 이며, 시장에는 박물 과 미술  등이 포함됨.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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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가능성이 지

속 으로 약화될 것임.

      ※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1985년의 20.5%에 비하여 최근 45.5%로 증가

      ∙ 미래의 노인층은 독립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나, 노부모 부양에 한 자녀의 책임

인식은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견되고 있어, 가족의 노인부양의 ‘가능성’을 ‘

재화’시킬 수 있는 구체 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표 Ⅱ-4〉미래의 출산력 변화 측

연 도 2000 2010 2020 2030

TFR 1.47 1.36 1.37 1.3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표 Ⅱ-5〉노부모 부양책임에 한 태도

(단 : %)

구분 체
자녀부양

책임

자녀부양 책임
스스로 

해결

사회  

기타장남
능력있는 

자녀
아들들 딸들

아들과 

딸들

15~19세 100.0 85.5 13.6 49.3 5.7 1.8 15.0 11.3 3.2

20~24세 100.0 89.2 14.8 49.9 4.9 1.3 18.3  8.3 2.5

25~29세 100.0 90.5 17.6 46.8 7.2 0.4 18.5  7.5 2.0

30~34세 100.0 91.9 19.3 47.0 7.7 0.4 17.5  6.3 1.8

35~39세 100.0 91.9 19.2 47.7 8.0 0.2 16.8  6.7 1.4

40~44세 100.0 91.3 19.3 48.5 7.5 0.2 15.8  6.9 1.8

45~49세 100.0 92.0 22.0 49.7 7.8 0.1 12.4  6.5 1.5

50~54세 100.0 89.0 25.1 44.8 7.0 0.3 11.9  9.0 2.0

55~59세 100.0 88.4 30.6 41.1 6.2 0.1 10.5 10.0 1.6

60~64세 100.0 87.5 35.8 36.5 6.8 0.2  8.2 11.0 1.6

65세 이상 100.0 90.0 43.0 32.1 7.1 0.4  7.3  7.7 2.3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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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연령군별 선호하는 노후 부양방법

특성 동거부양 별거부양 독립생활 생각해본  없음 계(명)

25～34세 5.7 5.5 83.1 5.7 100.0 (2,494)

35～44세 9.5 5.8 78.6 6.1 100.0 (2,422)

45～54세 16.6 9.1 68.8 5.5 100.0 (1,547)

55～64세 29.4 13.5 52.8 4.4 100.0 (1,335)

65세 이상 32.3 20.2 43.2 4.4 100.0  (9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국 노인생활실태  복지욕구조사 원자료.

〈표 Ⅱ-7〉수발자의 연령별 부모수발에 한 의식
(단 : %)

구 분
으로 

가족성원이 
책임지고 수발

수발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족이 수발

와상시 
노인요양원

입소

수발필요시
노인요양원 

입소
계 (명)

29세 이하 54.0 24.0 18.0 4.0 100.0 ( 50)

30～39세 54.4 17.6 24.8 3.2 100.0 (125)

40～49세 57.7 16.2 22.1 4.1 100.0 (222)

50～59세 61.1 10.3 24.0 4.6 100.0 (175)

60세 이상 67.4 10.1 17.6 4.9 100.0 (426)

자료: 정경희 외, 장기요양보호 상 노인이 수발실태  복지욕구, 2001.

〈표 Ⅱ-8〉공 연  수 자  수 률

                         (단 : 명, %)

구분 국민연 (천명) 공무원연 사학연 군인연 총 연 수 자(A) A/60+노인인구

2002 919 165,068 18,105 52,325 1,154,498 20.5

2010 2,580 254,080 41,162 63,391 2,938,633 40.8

2019 4,642 435,077 77,975 55,888 5,210,940 51.6

2026 7,000 592,519 106,459 51,001 7,749,979 60.9

자료: 국민연 연구센터, 재정추계 내부자료, 2000; 김용하, 공무원연 , 사학연 , 군인연  재

정추계자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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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재는 공  연 수 자가 60세 이상 인구의 20.5%에 불과하지만, 2019년에는 

51.6%가, 2026년에는 60.9%가 공  연 수 자일 것으로 망됨.

〈표 Ⅱ-9〉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  변화 망

구 분
2002 2010 2019

(고령사회)

2026

( 고령사회)

 ▶ 노인의 복지욕구에 향을 미치는 변화

노인인구의 양  증가       3,772       5,302       7,034 10,113

(구 성 비)         7.9        10.7        14.4 20.0

교육수 의 향상

낮은 교육수

(70% 이상이

등학교 이하)

무학노인의

감소

(18.0%)

고졸 이상 

노인 증가

(40% 이상)

고학력의 보편화

(50% 이상이

고졸 이상)

정보‧지식 습득능력   지속 인 증가     ➡

문화여가활동 보편화   지속 인 증가     ➡

 ▶ 가족부양능력에 향을 미치는 변화

출산력의 하 1.47 1.36 1.37 1.39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지속 인 증가     ➡

가족부양의지 하 독립성에 한 욕구  공  서비스욕구 증가   ➡

공 부양의 보편화

(공 연  수 자비율)
20.5% 40.8% 51.6% 60.9%

2. 고령화로 인한 인구사회학  변화에 한 응방안

□ 연령통합  사회로의 환

   — 노동을 비하기 한 교육의 단계인 청소년기와, 노동의 시기인 년기, 은퇴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

되어 있는 연령 분리 인 사회에서 교육, 노동, 여가가  생애에 걸쳐 균형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령통합  사회로의 

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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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경우, 1967년에 연령차별 지법을 제정하 으며, 유럽연합은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모든 소속국가들이 2006년까지 연령차별 지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 음.

    ※ 일본의 경우, 정년제를 채택하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들을 상

로 한 재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노인에 한 정  이미지 제고

   — 노인을 무조건 ‘비생산 ’으로 간주하는 부정 인 태도에서 벗어나 노인을 자신이 갖

고 있는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노인의 경

제 ‧사회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 이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화와 모든 세 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

인 사회의 실 이 가능할 것임.

□ 방  서비스 체계로의 환

   — 고령화에 따른 사회  비용증가를 완화하기 해서는 재의 사후‧치료 심‧문제

해결 심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극 인 방 인 서비스 제공체계로의 

환이 요구됨.

□ 민간자본의 참여 활성화 - 실버산업의 확

   — 시장 황  망

      ∙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실버산업이 폭발 으로 증가

      ∙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인구가 속히 증가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인구의 증가율을 보여 국내 실버 비즈니스 시

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속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실버산업은 2000년 17조원에서 2005년에는 약 27조원, 2010년에는 약 41조

원으로 망

      ∙ 일본은 2000년 38조엔에서 2025년에는 112조엔에서 최  155조엔으로 추산(일본

경제신문, 2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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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민간소비 체에서 고령자 소비비 이 30%에 이르며 체 상업 고의 

20%정도에 고령자가 등장

   — 실버산업의 성장요인

      ∙ 수명연장으로 고령인구증가

      ∙ 핵가족화로 개호서비스 외부 탁증가

      ∙ 고품질의 서비스 요구 증가

      ∙ 고령자의 사회활동 증가

   — 실버산업의 분야와 내용

      ∙ 실버산업은 분류기 에 따라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잠재시장을 포함한 넓은 개

념으로 해석하여 6가지로 분류

〈표 Ⅱ-10〉실버산업의 분야와 내용

내       용

장기요양 서비스
홈헬 , Short-stay, Day-service, 유료노인홈, 주택개조, 방문간호, 

노인보건시설, 복지용구의 임 , 재택호스피스

험방지/안 시설
보행보조기구, 공공시설내 장애인용 시설, 고령자 험방지 주택, 자동차, 

가 , 아이디어상품

의료/건강
고령자 진료소, 장기요양/의료 정보제공서비스, 건강식품, 스포츠클럽, 

고령자건강카운셀링

여가/오락
음악/ 화/게임, 여행/취미/오락, 고령자 음식 , 애완동물 련서비스, 자서  

지필 행 비즈니스

생활
융서비스, 민간보험, 이주지원서비스, 인터넷통 , 노인 , 노인의복, 

식사택배서비스, 장의서비스, 묘지비즈니스

정보/학습 문화정보시장, 노인 학, 자격비즈니스, 서 /잡지, 컴퓨터

자료: 고정민‧정연승,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회와 , 삼성경제연구소, 2002.

   — 유망분야

      ∙ 제품의 라이  사이클, 시장규모  미래의 성장성, 정부의 정책 등을 기 으로 

실버산업의 유망분야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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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실버산업은 아직 창기산업이므로 제품의 라이  사이클상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사업이 많고 성숙기와 쇠퇴기 사업은 거의 없음.

      ∙ 시장규모와 성장성을 가진 분야는 보험, 자산 리서비스, 여행, 정보서비스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분야

      ∙ 3가지 기 에 따라 선정된 유망분야로는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보험, 자산운용

서비스, 건강식품, 여행, 노인주택 등

      ∙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속한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 정부의 

정책 등으로 막강한 사업성 존재

      ∙ 보험: 소득증가, 미래에 한 두려움, 장기 요양보험의 실시가능성 등으로 보험

상품의 인기 증

      ∙ 자산운용서비스: 각종 융상품의 등장과 빠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노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

      ∙ 건강식품: 노인들의 건강에 한 심제고로 건강한 노인의 수요 증가

      ∙ 여행: 노인들의 잠재수요(참가희망률- 참가율) 1  상품

      ∙ 노인주택: 험방지/안  주택건설, 주택개조 등 노인을 겨냥한 주택사업이 각

   —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기 한 제조건

      ∙ 실버산업은 국민 소득이 일정수 이상이 되어야 개화

      ∙ 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  수혜노인의 수가 증가

      ∙ 효에 한 사회‧문화 인 인식의 변화

      ∙ 실버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한 정부 책 시행과 규제의 완화

      ∙ 실버산업에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지원  육성 책이 필수

      ∙ 의료보험에서 분리한 일본의 개호보험 운 과 같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보

험제도의 운

      ∙ 사업성 확보를 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노력

      ∙ 실버산업 육성을 해 민간주도의 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

      ∙ 장기요양보호, 실버주택 등 집  투자지원 분야의 채택을 통한 략화 개념의 

도입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간의 컨소시움의 확



Ⅲ. 고령화가 경제 반에 미치는 향 

1. 자본시장에 미치는 향

□ 축률의 감소로 인한 가용자 의 축

   — 노인인구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 투자가 축

      ∙ 노인인구의 증가는 축보다는 소비성향을 증가시켜 소비지출을 늘림.

      ∙ 노년층은 을 때 축해 놓은 돈을 연  등을 통해 노년기에 주로 소비하는 

계층으로 작용함 즉, 청장년기의 축성향이 노년기보다 높기 때문에 고령화가 

진 됨에 따라 민간 축률은 감소 

      ∙ 이러한 축률의 감소는 다시 경제 체의 투자 축을 가져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게 됨.

      ∙ 고령화의 진 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로 정부 축률도 감소하기 때문에 총 축

률은 감소할 것이고, 그 결과 가용자 의 감소, 투자 축 등을 래하여 경제성

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OECD 국가의 경우 time-series data  cross-country data 분석 모두 고령화가 진

됨에 따라 민간 축률  총 축률이 감소함.

□ 자산보유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본시장 변화

   — 고령자일수록 험기피도가 증가하고 무 험자산에 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령화의 진 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상 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망

   — 안정 인 채권 주의 자산보유로 경제의 역동성 하 가능성

      ∙ 안정성을 시하는 험자산에 한 수요가 증가하여 험자산과 험자산

간의 균형이 깨어질 가능성 높음. 

      ∙ 2001년 재 국민연 의 기 운용 황은 주식류 6%, 채권  정기  9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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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산의 비 이 극히 높은 실정

   — 연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연 기  운용액이 증하고 자본시장  국민경제에 

미치는 향이 막 해짐.

      ∙ GDP 비 립  비율: 14%(2001년)→ 44%(2020년경)

      ∙ 국민연 기 의 융부문 운용자 : 채권 총 발행잔액의 20%, 주식시장 시가 총

액의 15%

   — 주식투자비 의 확

      ∙ 연 기 에 의한 채권시장의 왜곡을 완화하고 연 수익성의 제고를 통한 노후소득

의 보장을 해서는 주식투자 비 의 확 가 불가피함.

      ∙ 주식투자비 의 확 는 재 진행 인 은행 심의 간 융체제에서 직 융

체제로의 환을 가속화할 가능성 큼.

   — 자본시장 경직과 불안정

      ∙ 연 기 의 비 화는 자본시장에서의 연 기 의 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연

기 의 투자 략이 경제 기 여건(fundamental)과 괴리될 때 자본시장이 경직

되고 불안정해질 가능성 높음.

   — 자산수익률의 하

      ∙ 노동투입의 감소로 자본의 생산성 하락

      ∙ 그 결과 수익률 하락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

      ∙ 안정성을 시하는 연 기 의 속성상 우량기업 주로 투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분의 우량기업에 있어서 연 기 이 막 한 지분을 보유하게 될 가

능성이 높음.

      ∙ 연 기 의 수익성제고 차원에서 내부자거래 규제, 소액주주 보호 등 주주의 권

익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한 각종 법‧제도의 개 이 진되어 기업의 지

배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국민연 기 의 운 과정에 한 투명성 제고, 기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한 제도 인 정비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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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의 능동  발 이 해될 수 있다는 지 이 제기

      ∙ 재 수립 에 있는 국민연  장기 투자 정책안에 의해 기 운 리체계의 

독립성, 문성을 보강하기 한 제도  개선이 조기에 이 져야 할 것임.

2. 경제성장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향

□ 경제성장의 둔화

   — 노인 인구의 비  증 하여 체 인 취업구조가 노령화되는 추세    

   — 고령화가 높은 집단은 일반 으로 생산성 하

      ∙ 경력의 증 에 따라 기술 축 이나 문성 함양의 효과가 큰 특수한 직종을 제

외하고는 일반 으로 취업구조의 고령화는 곧 비용상승을 의미

      ∙ 취업구조가 고령화될수록 체 인건비 상승

      ∙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기  등에서도 노인 인구의 비 이 높아지면서 체 인 

생산성이 둔화되는 상이 일반 임.

   —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이 획기 으로 높아지지 않는 한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경제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

      ∙ OECD는 향후 50년간 한국의 실질 GDP 성장이 연간 약 1.5% 포인트 감소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우

리나라의 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으로 하락

      ∙ 고령화로 인해 우리 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 64.3%를 정 으로 2030

년 62.6%로 떨어지고, 출산율 감소로 체 취업자수도 2030년 이후 하락할 것으

로 상

      ∙ 이러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수의 하락은 격한 생산성의 증가가 없다면 

결국 경제성장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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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고령화와 경제성장률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천명) 경제성장률(%)

1985 56.6 14,970 6.5

1990 60.0 18,085 9.0

1995 61.9 20,432 8.9

2000 60.7 21,677 8.8

2005 63.5 23,643 6.2

2010 64.3 24,836 5.2

2020 64.1 26,311 3.2

2030 62.6 26,189 1.7

  주: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수 외에 다른 조건들은 재와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비  2011, 2002. 2.

   — 노동공 의 감소, 축률의 감소로 인한 투자의 축은 이를 상쇄할만한 획기 인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제성장을 둔화시킴.

      ∙ 부분의 OECD국가의 경우 고령화가 진 됨에 따라 2000년부터 2050년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이 1.6%~1.8%에 머무를 것으로 망됨.(OECD 2001)

〈표 Ⅲ-2〉 OECD 국가의 GDP성장률과 노동생산성 비교

한국 일본 독일 랑스 국 미국

GDP성장률 2.9 1.04 1.4 1.62 1.69 2.28

노동생산성 2.73 1.66 1.72 1.72 1.82 1.83

자료: OECD(2001)

 

□ 자본수지 악화

   —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 생산이나 투자는 축되는 반면, 해외직 투

자(FDI)  해외생산은 지속 으로 확 될 망   

   — 국내 생산기반시설의 해외이  등으로 결국 국내 무역수지가 속히 악화될 우려

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노동공 이 감소함에 따라 자본의 수익률 하락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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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자산의 다각화를 추구하기 해 개발도상국 등으로 자본이 이동하여 자본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 높음.

      ∙ 자본수익률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축의 감소  수익률의 

하락을 상쇄할지는 못할 것으로 망(OECD) 

      ∙ 최근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시장 인 라 발 이 이러한 추세를 가

속화할 가능성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 으로 자본의 수익률 하락이 어 선진국의 자본

이 유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러한 가능성이 실 되기 해서는 자본시

장의 인 라 구축 등 제도 인 장비가 필요

3. 재정에 미치는 향

□ 재정수지의 악화

   — 재정수입감소

      ∙ 취업자수의 감소, 연 가입자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은 조세수입, 세외수

입, 사회보장 기여  등을 감소시킬 것으로 망

   — 재정지출증가

      ∙ 연 수 자의 증가, 노인진료비 지출의 앙등, 노인복지비 지출 증가, 교육비 증

가 등은 재정지출의 증요인으로 작용

      ∙ 연 : 고령화의 추세를 감안할 경우 공 연  가입자수 감소, 수 자수 증가

      ∙ 의료: OECD자료(2000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1인당 진료비는 비노

인인구 1인당 진료비의 2.4배에 달함(독일 2.7, 랑스 3.0, 국 3.7, 캐나다 4.7, 

일본 4.8).

      ∙ 교육비: OECD 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교육비 지출은 연   의료와 함께 고령

화가 진 됨에 따라 증가하는 3  지출 의 하나인 바, 이는 고령근로자의 재교육

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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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취업자수의 감소, 연 가입자 수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은 조세수입, 세외

수입, 사회보장 기여  등을 감소키는 한 편 연 수 자의 증가, 노인의료비 지출

의 증가, 노인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은 재정지출의 증 요인으로 작용해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 높음.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국민 부담 가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연 체계가 기

      ∙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말 2.8조원의 당기 자

      ∙ 향후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노인의료비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

      ∙ 늘어나는 건강보험 자를 방지하기 해 개인 보험  납입 증가가 불가피

   —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료보험과 연 이 노인 의료비 증가 등으로 붕괴 기

      ∙ 일본 정부의 경우 2000년 앙은행에서 발행한 국채 600조엔  450조엔이 의

료보험 자를 메꾸는 데 사용

      ∙ 의료보험의 자를 축소시키기 해 의료보험으로부터 개호보험을 분리하여 

2000년부터 시행

      ∙ 한 소비세 5%  2%를 노인에게 사용하는 등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정부의 

최  심사 의 하나

   — 연 의 경우에도 노령연 의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재정부담 증가가 불가피

      ∙ 2001년 약 60만명이던 노령연  수령자가 2005년에는 109만명, 2010년에는 183

만명에 이르고 2018년에는 약 800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이를 것으

로 상  

      ∙ 이에 따라 향후에는 연 재정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아 자가 상

      ∙ 국민연 을 매달 내고도 연 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회  란이 

발생할 우려

   —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인 질환에 한 의료요양 서비스와 일상생활 활동에 지장이 

있는 노인들에 한 개호서비스를 한 사회  비용을 크게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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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 의료비 에서 노인의료비의 비 이 1985년 4.7%에서 1998년에는 15.4%로 

크게 증가

〈표 Ⅲ-3〉의료보험에 의한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

  (단 : 10억원, %)

체의료비(증가지수) 노인의료비(증가지수) 노인의료비 구성비

1985 583(  100) 28(  100) 4.7

1990 2,220(  501) 239(  692) 8.2

1995 5,977(1,025) 728(2,643) 12.2

1998 9,704(1,664) 1,491(5,420) 15.4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 노인은 유병률이 평균치보다 훨씬 높고 만성질환 환자가 많아 1인당 의료비가 

비노인층에 비해 3~5배에 이름

〈표 Ⅲ-4〉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의료비용 비교

                          (단 : 10억원, %)

0～64세 65세 이상 노인과 비노인의 

인당의료비 차이

(노인의료비/비노인의료비)인구비율 의료비율 인구비율 의료비율

미 국 87.3 62.8 12.7 37.2 4.1

일 본 86.5 57.1 13.5 42.9 4.8

 국 84.4 58.0 15.6 42.0 3.9

 랑 스 80.4 58.6 19.6 41.4 2.9

자료: OECD, Aging in OECD Countries: A Critical Policy Challenge, Paris: OECD, 1997.

      ∙ 특히 장기입원  사회 인 입원이 노인 병원비 상승의 요인

      ∙ 사회  입원이란 치료 목 이 아닌 요양상의 이유로 일반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

으로, 병원이 치료라는 본래의 목 을 수행하는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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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개호보험 시행목 의 하나는 사회  입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임.

      ∙ 향후 노인 요양시설  재가서비스를 해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이 막 하나 

OECD 수 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려면 매년 1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

로 추정. 따라서 노인에 한 부양비용은 어린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비용보

다 더 클 것으로 상

      ∙ 이를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로서 민간의 참여가 필수

〈표 Ⅲ-5〉시설  재가서비스의 총비용

(단 : 10억원, %)

시설보호서비스 재가보호서비스 합 계

2001 656 3,761 4,417

2002 694 4,004 4,698

2003 726 4,213 4,939

2004 760 4,428 5,188

2005 792 4,635 5,427

2006 827 4,855 5,682

2007 863 5,087 5,950

2008 894 5,291 6,185

2009 922 5,465 6,387

2010 947 5,628 6,575

2020 1,339 8,139 9,47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정책방안, 2001. 12.

      ∙ 따라서 노인에 한 부양비용은 어린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상

      ∙ 이를 모두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무리로서 민간의 참여가 필수

   —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자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비 이 1980년 19.5%에서 2000년 

50.9%로 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등 가족의 노인 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향후 더 많

은 노인들은 자신의 소득이나 사회  지원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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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인구가 격히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인력 한 명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

      ∙ 1970년에는 25～64세 이하의 인력 12명이 노인 한 명의 부양을 부담했으나, 

2000년에는 7.6명으로 부담이 훨씬 커짐.

      ∙ 2010년 5.5명, 2020년 3.9명, 2030년에는 2.4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변화

□ 국가부채의 

   — 고령화가 진 되어 온 OECD 국가의 경우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국가부채는 지

속 인 증가세를 시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망

(OECD 2001)

      ∙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증가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큼.

      ∙ 이는 다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속화하여 ‘재정수지 악화 → 경제성장의 둔

화 →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래

4. 산업구조에 미치는 향

□  고령화의 진 은 고령자의 생활 반을 지탱하는 산업분야의 비 이 확 될 

것으로 망

   — 건강‧의료복지서비스 부문의 확   다양화

      ∙ 재택 의료  원격 의료 시스템, 의료복지정보 서비스, 개호(수발) 서비스, 장기

요양 서비스, 유 자정보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바이오 의약품, 유 자 진단 

 치료법, 인공장기  조직의 개발 등 

   — 노인인구의 다양한 생활에 응하여 생활보 형 서비스 분야 확 ,  산업  

주택산업의 다양화

      ∙ 자산운용 행 서비스, 방범 등 안 리, 가사 행 서비스, 인생의 각 단계에 

응하여 개조가 용이하고 수명이 긴 주택, 고령자에 합한 Barrier-free 주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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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자용 여행서비스, 고령자용 다세 교류형 ‧리조트 등

      ∙ 이와 같은 서비스부문을 뒷받침하는 제조업 분야도 성장

   —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림수산업의 비 이 2020년에는 1.7%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

의 비 은 53.1%로 증가할 것으로 망

〈표 Ⅲ-6〉 산업구조의 변화 망

구 분 2000 2010 2020

농림수산업 3.9 2.6 1.7

제조업 28.8 27.7 26.2

서비스산업 46.9 49.9 53.1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다부분모형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의 장기 망

□ 인구 구성의 변화에 의한 시장 수요의 변화

   — 한국의 실버시장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향후 격히 성장할 것으로 망

      ∙ 실버산업 분야에서 한국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국내시장을 남에

게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성장일로에 있는 세계시장에도 참여하는 기회

를 놓치게 될 것임.

   — 세 간 불평등과 갈등 야기

      ∙ 노령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수 으로 유지된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소

수와 그 지 못한 다수 사이의 사회  양극화를 래할 가능성 있음.

   — 건강한 노인  근로의욕을 가진 노인의 수가 증가

      ∙ 노인들의 평균수명 증가와 건강상태 호 으로 노인들 가운데 병약해서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의 비 은  어들고 있는 추세

      ∙ 미국의 경우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 시설의 신세를 지는 65세 이상 

노인은 체 인구의 5% 미만이며, 부분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 인 생활

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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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하게 장수하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 30~40년 기간을 노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 사회의 고령화와 동시에 갈수록 학력이 높은 노인의 증가

〈표 Ⅲ-7〉 연령계층별 교육수
(단 : %)

구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문 학교 학원 미취학

35～39세 3.7 11.3 49.6 10.7 20.8 3.5 0.4

40～44세 8.7 19.6 45.9 7.6 14.1 3.3 0.8

65세 이상 33.9 8.4 8.0 1.5 3.4 0.5 44.3

자료: 통계청,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001.     

      ∙ 고령사회나 고령 사회에서 생활하게 될 노인들은 재의 노인들에 비해 교육

수 이 히 높아질 망

      ∙ 고령사회나 고령 사회에서 각각 노년기를 맞이할 재 35~39세, 40~44세 연령

군의 학력수 이 재 65세 이상 인구의 그것에 비해 히 높은 수

      ∙ 일할 능력과 의욕을 가진 고령자는 있으나, 일할 자리는 많이 없는 실정

   — 노인들의 취업도 제조업보다는 상 으로 서비스업에 치 되어 있으며, 주로 비임

 근로자로 일하고 있음.

      ∙ 은 계층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과는 달리 노령 계층은 농림어업, 도소

매, 공공 개인 사회 서비스 업종의 순으로 취업

      ∙ 노동부에 따르면 2001년 기 으로 평군 고령자 기  고용률이 제조업 1.3%, 건

설 3.6%, 사회‧개인서비스 9.8%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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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주요 산업별 노령인구 취업 황
(단 : 천명)

구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수리업

음식

숙박업

부동산

임 업

서비스 

기타

55～59세 357 166 88 191 100 115 222

60～65세 442 83 48 148 40 87 144

65세 이상 574 61 21 123 27 48 93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00, 2001.

〈표 Ⅲ-9〉고령화로 인한 경제  변화 망

구 분
2002 2010 2019

(고령사회)
2026

( 고령사회)

노동시장  생산가능인구비율 하  생산가능인구 고령화

자본시장  축률 감소와 자산보유구조 변화로 인한 자본시장 변화

연 기 의 향  기 규모 증가로 자본시장  국민경제에 한 향 증가

경제성장  거시경제변수  경제성장 둔화  자본수지 악화

국가재정  재정수지 악화  국가부채 증가

산업구조  농림수산업 비  감  서비스산업의 증가



Ⅳ.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정책과제

1.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가.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 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칠 것으로 상되는 가장 요한 효과 가운데 하나는 노동

인력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정체 문제임.

   — 출산율의 하와 성인사망률의 감소로 인해 체인구에서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

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노령인구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청‧장년층에 비

해 평균 으로 생산성이 낮으므로 노령인구비 의 증가는 노동인력의 양 , 질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상됨.

   — 다른 선진국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떨어져 

인구고령화의 노동인력감소효과를 증폭시킨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고령남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감소할 경우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감소 문제는 더욱 심

각할 수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감소에 응하는 방법으로는 출산장려를 통한 노령

인구비 의 감소,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제고,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제고, 해외인

력의 유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이 부분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구성의 변화와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에 한 보다 자세한 실태를 살펴보고, 노동인력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

안을 모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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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구성의 변화

□ 인구학  황

   — 출생률의 감소

      ∙ 1970년   4.5명을 약간 상회하던 출산율은 이후 격하게 감소하여 2000년에

는 1.5명 이하로 떨어졌음. 이는 장기 인 인구유지에 필요한 체율을 크게 

도는 수치임.

      ∙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은 향후 수십 년 간 지속될 것

으로 망되고 있음.

   — 사망률의 감소

      ∙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망률이 격히 낮아졌음. 남녀 모두 1970년 이후 

출생기  기 수명이 13년 늘어나면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격한 증가

를 보 음.

      ∙ 60세 기  기 수명은 재 남성의 경우 17.5년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22년임.

      ∙ 통계청의 망에 따르면, 출생기  기 수명은 2050년까지 남성의 경우 80세, 여성

의 경우 86세를 상회하는 수 으로 늘어날 것으로 상됨.

□ 노동력인구의 변화

   — 노동력인구의 크기

      ∙ 재 진행 인 인구학  변화는 노동력인구 증가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으

로 기 됨. 

      ∙ OECD(2001) 추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재수 에서 일정할 경우 노동력인

구는 2000년 2200만명에서 2020년 후로 약 2700만명 정도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50년에는 약 1950만명으로 감소하게 됨.

      ∙ 2020년 이후 노동력인구 증가율의 하락은 총생산증가율을 낮출 것으로 우려됨. 

OECD(2001) 추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에 변화가 없는 경우 향후 50년 동안

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80～2000년 성장률과 비교하여 1.5% 포인트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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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망됨.

   — 노동력인구의 노령화

      ∙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망됨. 경제활동참가율

에 변화가 없을 경우 재 체 노동력인구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50세 이상 

노동력의 비 이 2050년까지는 40%에 이르게 될 것임.

      ∙ 65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비 도 재 5%에서 2050년 18%로 증가할 것으로 

망됨.

  다.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황 

□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 선진국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추세

      ∙ 지난 세기를 통해 선진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노동시장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고

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격한 하락한 것임. 

      ∙ 1880년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남성의 거의 80%가 일을 했으나 오늘날 같

은 연령  남성의 노동력참가율은 20%를 돌고 있음. 같은 기간동안 국과 

독일의 노년남성 경제활동참가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65세 이  구 으로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정의되는 조기퇴직 역시 다

수 OECD 국가에서 크게 확 되었음. 

      ∙ 노년층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퇴직추세의 변화는 선진국에서 요

한 사회 문제로 두되었음.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감소로 

인해 인구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나 연  기  재정 압박 문제 등이 악화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음.

□ 재 고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 재 우리나라 고연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임.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0.8%, 여성 48.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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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50%를 상회하여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

은 편임.

      ∙ 우리나라 고연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자 업

부문과 농업부분의 비 이 선진국에 비하여 상 으로 큰 우리 복지제도  고용구

조의 특수성을 반 하는 것으로 악됨.

    〔그림 Ⅳ-1〕OECD 국가의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2000년)

84.1

74.4 72.8 70.8
67.3

63.3 61.5 61 60.3
55.2

41.6

49.7

61.6
65.9

48.2
51.8

42.6

36.3
41.6

22.7

34.1 32.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일
본

노
르

웨
이

스
웨

덴
한

국
미

국
영

국
호

주

캐
나

다

스
페

인
독

일

프
랑

스

남성

여성

      자료: OECD자료, 장지연(2002)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 장기  추이

      ∙ 1955년부터 2000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인구주택센서스에 기 한 60세 이상 

노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 추세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1960년 부터 1990년 까지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는 것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 한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40%에서 1995년 55%로 증가했으며, 센서스에 기 한 추계도 비슷한 결

과를 보여 . 

      ∙ 이러한 패턴은 다수 OECD 국가들의 역사 인 경험과는 격한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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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2〕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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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철희(2002)

      ∙ 센서스에 기 한 1955년에서 1965년까지 노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 그러나 1965년 이  센서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을 감안할 때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려움. 

      ∙ 기 인 추세를 보면, 노년 남성의 LFPR은 1960년 반부터 1970년 반까지 

크게 증가하 고 그 이후 10년간 정체하거나 감소하 으며 1980년 반부터 

1997년까지 다시 격히 상승했음. 

      ∙ 1997년 이후에는 노년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히 떨어졌음. 이는 단순히 

외환 기 이후의 일시 인 실망노동자효과 때문일 수도 있으나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기 인 하락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 수

도 있음. 

      ∙ 1960년  반 이후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연령 분포 변화의 산물

은 아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50세 이상 모든 연령에서 공통 으로 나타났

음. 1965년 이후 연령분포가 변하지 않았다면 1995년 6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오히려 실제보다 약간 높았을 것으로 추정됨. 



54

 〔그림 Ⅳ-3〕 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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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철희(2002)

      ∙ 보다 포 으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 정도를 보여주는 소  비사용 생산

능력(unused productive capacity)지수를 보더라도 50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

는 1980년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Ⅳ-4〕비사용 생산능력(Unused Productive Capacity)

0

0 .1

0 .2

0 .3

0 .4

0 .5

0 .6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5 0 - 7 9 5 0 - 6 9 6 0 - 7 9

      자료: 이철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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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의 분석

   — 도시와 농 의 비교

      ∙ 1960년  반 이후 한국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거의 으로 농

에 국한된 상이었음. 

    〔그림 Ⅳ-5〕도시와 농 의 60세 이상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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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이철희(2002)

      ∙ 농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5년 46%에서 1995년 76%로 약 30%정도 증가했는

데, 이는 도시 거주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5%에 그친 것과 한 조를 

보임.

      ∙ 농  내에서도 면 지역 거주 고령남성이 읍 지역 거주 고령남성에 비해 훨씬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보 음.

      ∙ 이러한 패턴은 60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공통 으로 나타나며 노령인구를 농가

와 비농가거주자로 분류해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됨.

   — 농 지역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요인

      ∙ 농 지역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요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이농 상

에 따른 농 인구 고령화의 향일 가능성이 높음.

      ∙ 14세 이상 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 은 농 의 경우 1966

년 11%에서 1995년 25%로 증가한 데 비해 도시지역에서는 6%에서 9%로의 증



56

가하는 데 그쳤음. 1995년 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30%는 60세 이

상 고령자 음. 

      ∙ 이러한 농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노동에 한 수요 증가나 혹은 농민과 같은 

자 업자들의 가족노동력 상실을 통해 고령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 을 

가능성이 있음. 

□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 

   — 인구주택센서스 마이크로 표본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시 혹은 군의 인구고령화 

정도가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매우 강력한 향을 미쳤음을 보여 . 인구 노령화

가 노년남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강력한 향을 미친 것은 1970년부터 1980년에 사이의 

지역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됨. 

   — 학교육을 받은 노년 남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음. 학교육

의 향력은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격히 감소했음.

   — 가족구조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동일가구에 거주하는 세 수가 같을 때 배우자가 

있는 고령남성이 그 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일할 가능성이 높았음. 반면에 혼인 

상태를 동일하게 놓았을 때, 자녀와 동거하거나 가족 구성원일 경우 일할 확률이 

더 낮았음. 

   — 경제활동참가의 가능성은 배우자만 있는 남성의 경우 가장 높았고, 가족 구성원

인 독신남성의 경우 가장 낮았음. 

   — 주택소유 형태는 1995년에 해서만 경제활동참가의 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자택

이나 세가구에 거주하는 노년남성은 월세가구 거주 남성보다 일할 확률이 낮았음. 

   —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년남성은 도시거주자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3

배에서 5배 가량 높았음. 

   — 과거 5년 동안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특히 다른 도시나 군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이동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음. 비록 인과 계가 분명하

지는 않지만 퇴직으로 인해 지리  이주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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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동패 (KLIPS) 제4차년도(2001년) 자료를 이용한 장지연(2002)의 분석결과는 

고학력자일수록 은퇴확률이 높았으며 임시근로자가 상용근로자나 자 업자에 비해 

은퇴가능성이 높았음을 보여 . 융자산은 은퇴여부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

를 보이지 않는 반면 부동산소유여부는 은퇴와 부의 상 계를 나타냄.

□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 증가요인

   —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 증가의 설명

      ∙ 이제까지의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요인 가운데 가장 요한 것은 고령

인구비율 증가에 의해 농  고령남성의 노동시장참가율이 증가한 것임.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음. 

      ∙ 어떻게 노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가져왔는지는 확실하

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노인가구가 가족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놓 을 가능성이 큼. 

      ∙ 평균 인 농 가구의 규모는 1960년 5.8명에서 1995년 3.3명으로 감소하 으며, 오늘

날 면 지역의 가구 구성원은 평균 3명에도 미치지 못함. 

      ∙ 농 지역에서는 1세 가구와 단독가구가 특히 격하게 증가하 음. 면 지역에

서 1세 가구의 비율은 1960년 4.4%에서 1995년 27.5%로 증가하 으며, 부분

의 1세 가구의 가장은 노년층임. 컨  1995년 재 농 의 1세 가구 가장의 

78%가 55세 이상이었음. 단독가구의 비율은 1960년 2%에 불과했으나 1995년 

17%로 증가하 음.

      ∙ 왜 다수의 고령 농민들이 과거 선진국의 농민들과 같이 농업자산을 매각하고 

은퇴를 하지 않았는가를 이해하기 해서는 보다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함. 다만 

산업화과정에서 농 경제가 상 으로 몰락하면서 농  노년층이 퇴직 후 생

활을 해 축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음.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에 한 농가소득의 비율은 1978년 1.09에서 1999년 0.84로 

떨어졌음. 1996년 가구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 가구의 평균 순 축은 도

시가구 순 축의 76%에 불과했음. 

      ∙ 1994년 사회 통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57%의 도시지역 응답자가 노후를 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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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답한 반면 41%의 농  거주자가 그 다고 답했음. 

      ∙ 토지 이용 목 에 한 규제 때문에 노년의 농업 종사자가 농지를 비롯한 농업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고령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의 미래 망

   — 장기 으로 보았을 때 노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노동공 측면의 변화

   — 농 고령남성의 노동력참가율이 이미 70%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그 동안 체 고령

남성의 노동시장참가율 증가의 주요요인이 되어왔던 농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

가율 증가가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농 거주 고령남성의 노동력참가율이 도시인구의 참가율의 두 배가 넘기 때문에 향후 

농 인구의 상 인 감소는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출 것으로 망됨. 

   — 국민연 의 확 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기타 퇴직소득의 증가는 여가에 한 수요를 

높임으로써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출 것으로 기 됨. 

□ 노동수요측면의 변화

   — 선진국의 역사  경험은 격한 생산  경 조직의 변화는 고령노동자를 노동시

장 밖으로 퇴출시켰던 사례를 보여 .

   — 미국의 경우, 농업과 같은 자 업 비 의 감소는 20세기 반 고령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의 상당부분을 설명함. 고령의 불리함이 컸던 산업에서 고령노동자의 

퇴직가능성이 높았음.

   — 기술의 빠른 진보는 과거의 교육과 훈련을 쉽게 낡은 것으로 만들고 경험의 가치

를 떨어뜨림으로서 고령노동자의 상 인 생산성을 더욱 낮출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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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고령근로자의 고용실태

□ 정년퇴직연령

   —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일반 으로 공 연 을 수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공

식” 혹은 “표 ” 퇴직연령에 비해 훨씬 낮은 정년퇴직연령을 정하고 있음.

   —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간  기업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퇴직연령

은 55세임. 평균 인 강제퇴직연령은 56.7세로 부분의 노동자들은 공식은퇴연령

에 비해 3-5년, 실제퇴직연령에 비해 10-12년 앞서 정년퇴직을 하게 됨.

□ 고용의 안정성

   — 우리나라 년 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1995～2000년 사이의 고용 유지율(일정 기간동안 동일직장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을 볼 때 다른 국가의 경우 고용 유지율이 40  반이나 후반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 유지율은 상 으로 낮은 수 에

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1995년 당시 40～44세 던 남성 노동자 가운데 60%만 2000년에 동일한 직장에 근

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랑스와 일본의 8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 다른 국가의 경우 고용 유지율이 체로 55～59세와 60～64세 사이에 가장 큰 폭

으로 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50-54세 이후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남. 

   — 우리나라의 직장여성은 연령층과 고연령층 모두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 유

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연령층에 속하는 여성들은 고용안정면에 있어서 취

약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고령노동자의 고용 유지율의 격한 하락은 학력, 직종,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남. 그러나 학력자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은 더

욱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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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제도와 고용불안정성

   — 한국 기업이 고령노동자의 고용유지를 기피하는 이유의 하나는 고령노동자의 임

이 그들의 생산성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임.

   — 많은 기업들이 연공서열제를 채택하여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임 을 지 하

는 이유는 개별노동자의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노력과 직장에 한 헌신을 높이기 한 방안임. 그러나 연공서열에 기반

한 임 은 어느 시 에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넘어서게 되며 그 결과 기업들은 정

년퇴직을 암묵 인 계약의 일부로 설정함(Lazear 1979).

   —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 제도는 반 으로 연공서열에 기반을 두고 있음. 성과 혹

은 능력에 따른 임 제도의 도입이 확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다수의 기업들이 

연공서열 혹은 연공서열과 성과 을 결합한 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연령별임 을 국제 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45～49세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

해 임 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그림 

Ⅳ-6 참조). 랑스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50-54세 이후 임 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이 자료에 근거하건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연공서열 임 제로 인해 연령에 따

른 임 이 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지만 그 결과 정년퇴직 연령

이 상 으로 낮고 퇴직 이후 임 이 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용보장제도와 고용불안정성

   — 우리나라의 근로기 법하에서 개인  집단해고에 한 규제는 매우 복잡한 편임. 

개인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지 까지의 법원 례를 보면 

정당한 사유에 해 매우 좁은 혹은 엄격한 해석을 용하고 있음. 한 해고는 

상당한 조기통보기간을 거쳐야하며 일년 근무에 해 한 달 월 에 해당하는 퇴직

을 근무기간 동안 하여 지 해야 함.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체에서 포르투갈 다음으로 엄격한 고용보장을 용하는 국가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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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음(OECD 1999).

   — 근로자의 해고에 한 규제는 정년퇴직연령이 지나면 사라짐. 따라서 사용자의 입

장에서는 정년퇴직연령을 최 한으로 낮게 지정할 유인을 갖게 됨. 그리고 기업들

은 엄격한 고용보장을 회피하기 해 구 인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

을 꺼리게 됨.

   — 결국 우리나라의 엄격한 고용보장은 역설 으로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해

하는 장해물로 작용할 수 있음.

□ 연령차별

   — 사용자가 직원의 고용과 해고에 있어서 직원의 실제능력과 상 없이 연령에 기 하여 

결정을 내리는 연령차별의 행도 고령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해하는 요인임.

   — 많은 기업들은 신규채용에 있어서 연령제한을 제시함으로서 고령노동자의 신청을 

제안하고 있음. 장지연(2002)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경력직의 채용에 

있어서도 연령을 30 로 제한하여 40  이상 노동자들의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연령차별의 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교 인 통 때문에 고령자를 하

자로 채용하여 명령을 내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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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6〕 일부 국가에서의 연령별 소득수 (25～29세의 소득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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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고령인구에 한 취업지원제도  황

□ 법제도  실태

   — 노인취업과 련한 법  기반으로써 1992년에 고령자고용 진법이 마련되어 노

인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 인 기반을 마련하 음.

   — 고령자고용 진법은 고령자의 직업능력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는 하 으나, 부분의 조항이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 한 이 법에 근거하여 고령자 합직종을 개발하여 재 77개의 합직종을 선정

하 으나 합직종 선정에 있어서도 실성이나 타당성이 문제시되고 있음.

□ 학습‧진로‧고용 정보

   — 고령자취업과 련한 정보지원 실태를 살펴보면, 다양한 알선‧훈련기 은 있으나, 

비체계 ‧분산 ‧비 문 으로 그 역할이 미미한 실정임.

   —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노동부 산하의 고령자 인재은행,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그리고 온라인상의 Worknet 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한노인회에 

탁하여 실시하는 노인취업알선센터, 서울시가 탁‧운 하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그리고 시‧군‧구에서 운 하는 취업정보센터 등이 있음. 이밖에도 노인복지(회)

에서 고령자의 취업과 련한 자체사업이 있음.

□ 평생교육훈련

   — 노인을 한 직업교육훈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탁‧실시하는 1주에서 최장 4주간의 

고령자 고용 진을 한 단기 응훈련 로그램과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에서 실시

하는 3일간의 단기 응훈련 로그램 등이 있음.

   — 노인복지와 평생교육간의 구분에 한 합의가 없어 부처(교육인 자원부와 복지부)

간 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노인교육기 에 한 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  지원이 무하여 양질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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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정년 연장  정년제 폐지

   — 정년의 단축 혹은 조기퇴직으로 우수 노동력이 사장되어 손실이 매우 큰 실정임.

   — 연령차별로 35세 이상 취업  재취업에 어려움이 많음.

   — 고령자고용 진법에서 60세까지의 정년 연장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문화

되어 있음.

   —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한 사회  합의가 부족하고 정부나 기업도 추진의지가 

단히 미약한 실정임. 

2. 고령인구의 노동의욕고취를 한 정책 방안

  가. 소득지원체계 개선

□ 법정퇴직  제도

   — 행 노동기 법에 따르면 회사는 고용인의 퇴직시 근무 년수동안 매년 1개월분의 

임 을 계산하여 지 하게 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자발 인 퇴직의 경우 퇴직 을 지 하지 않는 다른 OECD국가들과는 

달리 자발  는 비자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을 지 하도록 함. 

   — 우리나라의 퇴직 제도는 한 일본이나 이탈리아의 제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

공하고 있음. 컨  20년간 근무한 경우의 퇴직 이 한국에서는 근로자 최종 연임

의 2.5배에 해당하는 액인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1.2배를 약간 상회하는 수 임

(OECD 2002).

   — 재의 퇴직 제도는 조기퇴직의 인센티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용범 가 제한

이고 회사가 퇴직 을 지 하지 못할 험성이 있는 등 은퇴후 실직에 비한 소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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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방안으로서도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장기 으로 기업연 으로 환될 필요가 있음.

□ 공 노령연 제도

   — 노령연 이 고령노동자의 근로인센티 에 미치는 향은 다음의 몇 가지 지표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음. 

      ∙ 첫째, 완 연 수 연령이 낮을 경우 조기퇴직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순 체율이 높을 경우 퇴직의 인센티 가 높아짐. 

      ∙ 마지막으로, 연 수 연령을 지나 계속 일하는 것이 순 연 가치를 크게 감소시

키면 근로의욕이 낮아지게 됨.

   — OECD국가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은 높은 연 체율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Gruber and Wise 1999, Blondal 

and Scarpetta 1999).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 제도 비용이 아직 상 으로 낮고, 공 으로 강제된 직

장연 제도가 체 노동력인구의 은 부분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평균 체율은 낮

은 편임. 그러나 국민연 제도가 성숙한다면, 평균 체율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완 노령연  수 연령은 OECD 기 에 비해서 매우 낮은 편이

며, 다수의 국가는 “일반 ” 혹은 “공식 ” 퇴직연령인 65세를 지 시기로 정하

고 있음. 

      ∙ 우리나라의 행 완 노령연  수 연령인 60세는 국제 인 기 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OECD가 추정한 우리나라의 실제퇴직연령(남성은 66.7세, 여성은 

66.3세)에 비해서도 크게 낮음(그림 Ⅳ-7 참조).

   — 1998년에 도입된 국민연 제도 개 의 일환으로 완 노령연  수 연령이 2013년

부터 2033년에 걸쳐 진 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될 정임. 그러나 환

기가 지나치게 길어 환기가 시작되기 이나 환기 동안 60～64세 가입자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재 65세로 되어있는 공 퇴직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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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연 재정이 어려워질 경우 연 수

연령의 추가 인 상향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 직장연 제도와 국민연 제도 사이의 환이 불가능하여 고령노동자들의 경우 노

동 이동성(labor mobility)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이는 고령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

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것임.

       〔그림 Ⅳ-7〕OECD 국가의 실질   공식  퇴직연령, 1995～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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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ECD(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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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회보장제도

   — 재로서는 기타 사회보장제도가 조기퇴직의 가능성을 높이는 향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제한 인 것으로 악됨.

   — 장애연 은 국민연 제도하에서 운 되며 장애연 의 수 상은 엄격한 의료진단

에 의해 결정됨. 수 연 액은 장애등 에 따라 완 노령연 의 60%에서 100%까

지 받을 수 있음.

   — 2000년에는 24,000명만이 장애연 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50세 이상의 수 자는 

11,000명이었음. 장애연 수 자는 경제활동인구의 0.1%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OECD국가들(5～7%)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고용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실업수당도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임. 수 기간

도 상 으로 짧으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활발한 구직활동이 요구됨. 실업연 수

기간이 노령연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도 고령자에게는 제약 인 요인임.

   —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장애연 이나 실업수당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사실상 조기퇴

직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의 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증진방안

□ 정년의 연장

   — 다수의 고령노동자가 정년퇴직제도로 인해 50  반 이 에 강제로 은퇴하고 있

는 사정을 감안할 때 정년퇴직연령을 높이는 것은 고령자의 고용증가에 매우 요

한 조치임.

   — 재 우리나라의 고령자고용 진법은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두어 사용자들의 자발 인 조를 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는 

실정임. 재 고용인원 300명 이상의 기업 가운데 13%만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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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연령차별 지법과 같이 정년퇴직제도를 면 지하거나 정년퇴직연령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보다 강력한 법령이 필요함.

   — 그러나 정년퇴직연령의 제고는 연공서열형 임 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사용자의 일방 인 부담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임.

□ 보상  인사 리체계의 개선

   — 사용자가 고령노동자의 고용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앞에서 지 했듯이 연

령수 에 맞는 직 을 부여하기 어렵다거나 생산성에 비해 임 수 이 높다고 느

끼기 때문임.

   — 연공서열형의 임 제도의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연 제의 도입과 성과

의 확 를 들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일정한 근속연수가 지나 임 이 피크에 도달한 후에는 다시 일정 퍼

센트씩 감소하도록 임 체계를 설계한 임  피크제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채택, 

운 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고용계약은 유지하되 하청업체나 유 업체로 내보내서 

일하게 하는 출향이라는 제도도 도입되었음.

   — 재 고연령자의 높은 임 은 입직 기의 낮은 임 에 한 보상  성격을 지닌 

장기 인 암묵  계약의 결과일 수 있음. 따라서 당장 고연령자의 임 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 체계를 바꾸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을 발할 수 있음. 

그러므로 임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는 진 인 방식으로 장기 인 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고용보장규제 완화

   — 앞서 언 했듯이 지나치게 엄격한 고용보장규제―정규직이 되기 한 근로조건․

시간 기타 엄수해야할 규제‧내규 등―는 사용자로 하여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

고 정년퇴직연령을 낮추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고용보장규제의 완화는 

고령노동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이들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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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장규제의 완화는 고령노동자의 고용 망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 체

계의 개선에도 정 인 향을  수 있음. 즉 동일직장에서 오래 동안 일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입직 기의 임 을 후기의 고임 으로 보상받는 연공서열형 제도

의 매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음. 

□ 고령노동자의 임 보조

   — 사용자로 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고

령노동자의 노동비용을 보조하는 것임. 

   — 재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임 보조 제도를 운 하고 있음.

      ∙ 고연령 노동자의 고용 진을 한 보조 : 수 자격은 55세 이상의 고연령 노동

자를 6% 이상 채용한 기업으로 노동자 1인당 분기당 15만원 지

      ∙ 고연령 노동자의 신규취업을 진하기 한 보조 : 수 자격은 어도 3개월간 

공공취업알선소에 등록한 55세 이상 고연령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으로 6개월까

지 1인당 월 25만원 지

      ∙ 고연령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진하기 한 보조 : 수 자격은 은퇴한지 3개월

에서 2년 사이에 기업에 재취업하는 45세에서 60세 사이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 6개월까지 일인당 월 30만원 지

   — 그러나 이와 같은 보조 을 청구하는 사례는 매우 음. 이는 보조  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보조 의 액수가 무 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단됨. 특히 

고연령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진하기 한 보조 의 경우, 경제  상황의 변화나 

노동자의 무능력 혹은 불성실 등을 불문하고 9개월간 고령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

다는 제약을 받게됨. 이와 같은 조건은 보조 의 액수를 고려하건  지나치게 제약

인 것으로 사료됨.

   — 퇴직 후의 임 감소는 은퇴자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임. 고연령 노

동자에게 한 근로소득세제상의 혜택의 부여는 실질임 의 상승을 통해 취업의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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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따른 차별  우 지

   —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기 으로 한 차별을 지하는 것은 입법화되어 있으나 연령에 따른 

차별을 아직까지 제 로 문제제기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임.

   — 성별과 마찬가지로 연령만을 기 으로 한 개인의 능력을 단하는 것은 합리 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연령에 따른 차별은 지되어야 마땅함. 참고로 미국의 연령

차별 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에서는 “채용, 해고, 승진, 정리해

고, 여, 배치, 훈련 등 고용과 련된 모든 면에서 기간이나 조건, 권리상의 모든 

차별을 지한다”는 조항과 채용시에 고용주가 구직자의 나이를 물어볼 수는 있으

나, 채용공고와 기업 고에서 근로자의 연령에 한 선호나 제한을 밝히는 것은 

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장지연 2002).

□ 임 피크제의 실시

   — 를 들면 50세를 최고 임 시기로 하고 50세 이후는 임 을 차 삭감하여 60세

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임. 일본의 경우, 60세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고 다시 

신규로 고용 재계약을 체결함. 체로 그 기간은 3～5년이며 임 수 은 최직 직

(최고액)의 50～60% 수 임.

  다. 고령근로자의 고용증진방안

□ 고령근로자의 고용 망

   — 재의 고령노동자들은 다수 자 업, 임시일용직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고 있

음. 55～59세 근로자의 20% 이상, 60～64세 근로자의 30%가 임시직 근로자이고 

50세 이상 근로자의 44%가 자 업자임.

   —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 비정규‧ 임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

의 교육수 이 낮은 편이어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임. 즉, 

2000년 기 으로 50～54세 근로자의 65% 가량이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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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평균 인 교육수 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

임. OECD(2002)의 추정에 따르면 2025년까지 고령자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자는 

12%로 어드는 반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령근로자의 비율은 35%로 증가할 것으

로 망됨. 이는 다른 OECD 국가들의 고연령 근로자 교육수 을 거의 따라잡거나 

혹은 추월하는 수치임.

   — 이와 같은 교육성취도 증가에 힘입어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고용 망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공 측면에서의 취업의욕을 증진시키는 

것이 장래에 고령자들의 고용을 높이는 데 있어서 보다 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함.

□ 고령자에 합한 고용형태 확산

   — 개인의 생산성이나 일에 한 선호는 연령에 따라 진 으로 변화함. 어느 정도 

일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도 장시간의 정규업무와 인 퇴직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

게 될 때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고령자가 진 으로 노동

시간과 노동강도를 여나갈 수 있는 고용형태가 도입되면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는 

증가할 것으로 기 됨.

   — 이를 하여 시도될 수 있는 것이 고령자의 시간제근로 이는 탁직이나 계약직 

등의 고용형태로 근로시간을 정규직에 비해 이는 방식임. 반드시 동일한 직장에 

머무르지 않더라고 유사한 직종에서 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다

면 고령자들의 노동시장참가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

   — 이와 같은 고용형태를 ‘가교고용’(bridge-employment)이라고 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정규직에서 단계 으로 완 한 은퇴로 환하는 것을 ‘ 진  은퇴’(gradual 

retirement)라고 개념화하여 선진국에서는 극 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미국 캘

리포니아 주립 학 은퇴교수들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가교고용은 퇴직자

들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Kim and Feldm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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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여건의 개선

   — 불결하고 험한 작업환경과 장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근로조건은 고연령 

노동자로 하여  계속 인 취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임.

   —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2000년 기 으로 2,450시간으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600시간이나 더 많은 수치임. 장시간의 노동은 특히 고령 근로자에게 큰 부담

이 될 수 있으며 건강이나 계속 일하겠다는 의지를 해칠 수 있음(OECD 2002).

   — 교 작업, 작업재정비, 작업환경의 인체공학  개선, 단기 휴식시간의 제공 등 고령 근

로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함.

□ 평생교육‧훈련체계의 확립

   — 고연령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조직환경의 변화에 응하기 어려운 인구집단

으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평생학습의 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더욱이 노동시

장의 유연화는 근로자들 스스로 지속 으로 취업능력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병희 2002).

   — 그러나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령자에 한 교육훈련투자는 그 회수기간이 짧

기 때문에 극 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하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들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하는 개인주도 인 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

직할 것임. 이를 해서 근로시간 의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  훈련을 해 근로

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학습휴가제’가 검토될 수 있겠음(이병희 2002, 강순희 

2002).

   — 우리나라는 실업자를 상으로 한 훈련 로그램이 설립되어 훈련보조 을 제공해

오고 있으나 로그램 참가자 가운데 고연령 실업자는 거의 없고 부분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훈련 로그램에 참여했는

가에 한 설문 결과를 보건  우리나라는 고령근로자 가운데 불과 10%만이 교육

련 로그램에 답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나라의 수치를 크게 도는 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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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확

   — 사회  고용

      ∙ 숲 해설가, 산모도우미, 문화안내인, 실버택배, 간병인 등 고령자 틈새시장을 

극 개발하여 2007년까지 50만개의 노인을 한 사회  일자리 창출

      ∙ 극 인 사회  일자리 창출 로그램 상사업 ( )는 다음과 같음.

      ∙ 노인창업부문, 노인돌보기 부문, 문화안내인 부문, 노인 장묘 련 부문, 노인 호

스피스 부문, 노인 산불감시원, 노인복지간병 부문, 숲 해설가 부문, 노인 재활

용사업 부문, 노인 실버택배 부문, 노인 수출도우미 등 

   — 고령자 창업지원단 설치

      ∙ 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병설로 설치하고 창업을 지원함.

      ∙ 각 개별노인들의 능력과 자본력에 따라서 창업을 체계 으로 지원하도록 함.

     ※ 노인인력운 센터와 고령자창업지원단은 장기과제인 고령자인력 리공단 창립 

비과정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확

      ∙ 노인창업을 통하여 경제  사회활동의 참여 확 를 목 으로 하는 지역사회시

니어클럽은 재 시범운 된 5개 지역에서 확 하고 성공사례를 보

□ 공공고용정보서비스의 제공

   — 고령 근로자의 직업이동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이들에게 양질의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의 비용을 낮추는 것도 고령자 고용증가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

로 기 됨.

   — 최근 공공직업안정서비스가 상당히 확 되었고 고령자 서비스 센터  고령근로자를 

한 인력은행 등 고연령 취업 희망자를 한 특별사무소가 설립되기도 하 음. 그러

나 이 사무소는 개 최고령자를 한 틈새시장을 상으로 사고 있으며 제공하는 직

업의 선택 폭도 좁았음(OEC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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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인력 감소 처 방안

  가. 여성노동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황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3%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69%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 임. 

   — 특히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특징은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임. 

1998년 기 으로 우리나라 학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로 

OECD 회원국(평균 83%) 가운데 최  수 임. 이는 일본 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8%)

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임(그림 Ⅳ-8 참조).

     〔그림 Ⅳ-8〕 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의 국가간 비교, 1998년

대졸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국가간 비교,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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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의  다른 특징은 다른 나라에서 범 하게 발견되는 학

력과 경제활동참가율간의 정의 상 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졸 이하 여성 경제활

동참가율의 1.5배가 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력간 경제활동참가율 차이

가 미미함(그림 Ⅳ-9 참조).

     〔그림 Ⅳ-9〕 여성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참가율,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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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학 진학 여성은 1970년 4,2000명에서 2001년 993,000명으로 증하

음. 25～34세 여성 가운데 졸인구의 비율은 이미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 임. 따라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국가 인 자원의 큰 

낭비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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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0〕  졸 이상 여성인구비율의 연령별 비교, 1998년

여성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율 연령대별 비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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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출산의 향

   —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해 보면 20  반과 40 의 참가율이 높고 

30   고령의 참가율이 낮은 M자 모양을 나타냄. 이는 30‧40 에 참가율이 최고

치에 도달하는 남성들의 역U자 모양과는 하게 다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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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1〕한국의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98년

한국의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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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형태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 이후, 출산  육

아의 부담 때문에 직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임. 20  후반과 30 의 노동시장 참가

율 감소는 그 자체로도 반 인 여성경제활동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력의 

단 , 인 자본의 마모 등으로 인해 년 이후의 취업에 있어서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됨.

   —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출산  육아기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우리나라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임.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

서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U자 모양을 나

타냄.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 . 이 게 볼 때 20  후반과 

30 에 나타나는 여성경제활동의 감소는 기혼여성에게 주어지는 고용상의 차별, 출

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의 미비 때문에 나타나는 상으로 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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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2〕 국가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2000년

국가별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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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과 고용구조

   — 남성임 에 한 여성임 의 비율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산업 평균으로 보

았을 때 아직까지 남성임 의 3분의 2수 에 머물러 있음. 

   — 2000년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거의 35%의 여성취업자가 서비스  매직

에 종사하고 있음. 이는 동직종이 남성취업자 체에서 차지하는 비율(29.4%)보다 

훨씬 높음. 반면 고 임원진  리자인 여성의 비율은 불과 0.3%에 불과하여 남

성의 경우(3.7%)보다 크게 낮은 실정임.

   — 고학력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이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충분히 능력을 발

휘하고 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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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Ⅳ-13〕산업별 여성의 임  비율

산업별 여성의 임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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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방안

   —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 라의 구축

   — 보육  유아교육 시스템을 확충

   — 육아휴직의 활성화 등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육아와 근로의 병행―하기 한 

여건 조성

□ 여성인력에 합한 고용구조의 창출

   — 근로시간과 일정을 신축 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고용의 장려

   — 트타임 고용의 증가

   — 가능한 업종에서는 재택근무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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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직, 보수, 승진 등에 있어서의 성차별 제거

   — 성차별 지 법령의 보다 엄격한 용

   — 사용자에게 여성인력채용의 인센티  부여

  나. 인구  이민정책

□ 출산장려정책

   — 장기 으로 고령인구비 의 격한 증가를 막기 해서는 한 출산율을 유지하

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비교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은 남성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출산장려 을 지

원하여 여성의 출산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 그러나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기 해서는 근래의 격한 출산율 하 

원인을 엄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자녀에 한 선호의 변화나 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면 단순한 인구정책의 범 를 넘어서는 보다 종합 이고 

장기 인 사회정책이 필요함. 

□ 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 해외인력유출은 단순히 체노동의 수 인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 생산성

이 높은 인구를 선택 으로 상실한다는 에서 경제 인 손실이 매우 큼. 특히 교육이 

공 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에서 고 교육을 받은 인력의 해외유출은 세 을 동원

한 인 자본투자의 상실을 의미함.

   — 최근에는 동유럽과 남아시아를 비롯한 소득 국가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고 인력 유출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음. 컨  카리 해 연안 국

가들은 학교육을 받은 인력의 반 이상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임

(Economist 2002).

   — 해외이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어려우나 장기 으로 교육여건 등의 개선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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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유인을 이고, 해외이주자의 국내 재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 외국인력의 유입

   —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은 인구고령화뿐만 아니라 임 ‧고 험 직종의 인력공동화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임. 향후 해외 우수인력의 이민 허용 등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활성화 책을 향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 10년 동안 유럽과 미국이 고령화 진  속에서도 노동인력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요한 원인은 개방 인 이민정책임. 

   — 미국은 1991년에서 1998년 사이 760만명의 이민을 받아들 음. 이는 연평균 인구 

천명 당 3.6명의 이민자가 유입되었음을 의미함(U.S. Census Bureau 2001).

   — 1998년 미국은 66만명의 체 이민자 가운데 거의 8만명을 취업목 으로 받아들

음. 이 가운데 36,000명이 미국의 기업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최우선인력

(priority workers)  고학력의 문인력이었음.

   — 싱가포르는 문자격을 갖춘 사람에 해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권

을 부여함.

   — 일본도 최근 기업이 일정세 을 내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세’ 도

입을 검토하고 있음.

  다. 노동생산성의 제고  성장활력 창출

□ 학교교육의 개선

   — 학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 등교육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는 재교육시스템을 개발

   — 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분야의 상 인 크기를 학문 인 수요와 사회 인 수

요를 히 감안하여 장기 으로 재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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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한 인 라 구축

   — 사용자로 하여  사내 인 자원 개발투자를 확충하도록 유도함.

   — 성인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

발하여 제공.

□ 생산성 향상의 유인제공

   — 능력과 성과를 심으로 보수와 인사를 결정하는 행의 정착을 유도함.

   — 근로자 스스로 취업가능성과 보수를 제고하기 해 노력하는 경쟁 이고 신축 인 

노동시장의 여건 조성.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할 산업 육성

   —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향후 실버산업에 한 수요가 증할 것으로 상됨. 

   — 일본은 노인 련 재화  서비스 산업이 최근 연평균 9.4%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

하고 있음. 2001년 재 39조엔이었던 실버산업의 규모는 2025년까지 155조엔에 이

를 것이라는 망이 있음.

   — 재 우리나라의 경우 체 민간소비에서 실버시장의 비 은 9% 선인 것으로 추정

   — 장기요양서비스, 주택 리모델링, 노인보험, 자산운용서비스, 건강식품, 여행등의 여가산업, 노인

용품 등의 노인 련 산업은 매우 큰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향후의 기술개발  교육정책에 있어서 실버산업 수요 증에 한 충분한 비를 

할 필요가 있음.



Ⅴ. 고령화 시 의 재정정책 운 기조  방향

1.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황과 망

  가. 사회복지지출 규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규모에 한 정부의 공식 인 자료는 IMF 통합재정수지기

에 의한 복지재정규모집계로 다음의 표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1999년 재 14조 

7035억원으로 총 세출 비 12.44%, GDP 비 3.04%이며, 1995년의 총 세출 비 

8.95%, GDP 비 1.81%에 비해 연평균 23.3%로 증가한 결과이지만 여 히 GDP의 

5% 미만의 낮은 수 임. 

〈표 Ⅴ-1〉통합재정기  사회복지지출 추이(1995～1999)
(단 : 10억원, %)

1995 1996 1997 1998 1999

사회보장

사회복지

기    타

5,741.2

(90.3)

620.1

(9.7)

-

(0.0)

6,606.0

(83.8)

1,228.1

(15.6)

50.0

(0.6)

8,075.4

(83.8)

1,556.0

(16.2)

-

(0.0)

10,550.1

(86.1)

1,702.1

(13.9)

-

(0.0)

11,976.4

(81.5)

2,727.1

(18.5)

-

(0.0)

계
6,361.3

(100.0)

7,884.1

(100.0)

9,631.4

(100.0)

12,252.2

(100.0)

14,703.5

(100.0)

총세출 비 8.95 9.40 9.71 10.90 12.44

GDP 비 1.81 2.02 2.29 2.76 3.04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 정부 산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 (IMF, 1995)이 미국의 경우 29.64% 

(1994), 일본 36.80%(1993), 캐나다 41.34%(1992), 랑스 45.05%(1992)인 과 비교

하면 한국의 경우 정부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 이 낮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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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반해 OECD 방식을 사용한 고경환‧계훈방(1998)에서는 1994년도에 우리나라

의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5%를 과하 음(5.04%)을 보여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 

1997년도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6.82%로 증가하 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들의 

〈표 Ⅴ-2〉우리나라의 연도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OECD 기 ) 

                                        (단 : 십억, GDP) 비 %)

사회보장비 
지출부문

지    출    규    모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연평균증가율

90～99 96～99

1. 노령 여 1,113
(0.6) 

1,404
(0.7) 

1,592
(0.7) 

2,041
(0.8) 

2,575
(0.8) 

3,404
(1.0) 

3,689
(1.0) 

4,333
(1.0) 

6,982
(1.6)

9,890
(2.0) 27.5 38.9

2. 장애 여 147
(0.1) 

213
(0.1) 

252
(0.1) 

275
(0.1) 

322
(0.1) 

360
(0.1) 

408
(0.1) 

460
(0.1) 

499
(0.1)

518
(0.1) 15.0 8.4

3. 산업재해  
  직업병 여

366
(0.2) 

509
(0.2) 

672
(0.3) 

629
(0.2) 

730
(0.2) 

854
 (0.2)

1,012
(0.3) 

1,159
(0.3) 

1,071
(0.2)

916
(0.2) 10.7 -3.3

4. 질병 여 - - - - - - - - ― ―

5. 노인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102
(0.1) 

104
(0.1) 

121
(0.1) 

157
(0.1) 

342
(0.1) 

427
(0.1) 

537
(0.1) 

735
(0.2) 

811
(0.2)

772
(0.2) 25.2 12.9

6. 유족 여 288
(0.2) 

398
(0.2) 

438
(0.2) 

475
(0.2) 

548
(0.2) 

602
(0.2) 

679
(0.2) 

773
(0.2) 

830
(0.2)

854
(0.2) 12.9 7.9

7. 가족 여
2

(0.00) 
5

(0.00) 
5

(0.00) 
7

(0.00) 
8

(0.00) 
11

(0.00) 
11

(0.00) 
99

(0.02) 
103

(0.02)
112

(0.02) 55.7 116.0

8.가족복지서비스 58
(0.0) 

84
(0.0) 

106
(0.0) 

147
(0.1) 

177
(0.1) 

251
(0.1) 

326
(0.1) 

414
(0.1) 

329
(0.1)

364
(0.1) 22.7 3.7

9. 극 인 노동
  시장 로그램

113
(0.1) 

111
(0.1) 

179
(0.1) 

226
(0.1) 

196
(0.1) 

267
(0.1) 

330
(0.1) 

552
(0.1) 

1,679
(0.4)

3,485
(0.7) 46.4 119.4

10. 실업 여
1,797
(1.0)

2,139
(1.0) 

2,985
(1.2) 

3,522
(1.3)

4,608
(1.5) 

5,714
(1.6)

6,174
(1.6)

10,230
(2.4) 

25,245
(5.7)

24,129
(5.0) 33.5 57.5

 10.1
 법정퇴직

1,797
(1.0) 

2,121
(1.0) 

2,605
(1,1) 

2,987
(1.1) 

3,985
(1.3)

4,922
(1.4)

5,453
(1.4)

9,358
(2.2)

22,919
(5.2)

20,504
(4.2)

31.1 55.5

11. 보건부문공공지
출

3,899
(2.2) 

4,312
(2.0) 

4,983
(2.1) 

5,736
(2.2) 

6,440
(2.1) 

7,717
(2.2) 

9,765
(2.5) 

11,433
(2.7) 

12,706
(2.9)

14,411
(3.0) 15.6 13.8

12. 주거 여 - - - - - - - - ― ― ― ―

13. 기타 여
335

(0.2) 
336

(0.2) 
328

(0.1) 
359

(0.1) 
363

(0.1) 
451

(0.1) 
576

(0.2) 
729

(0.2) 
928

(0.2)
1,493
(0.3) 18.1 37.4

복지지출계
(퇴직  제외)

6,423
(3.6)

7,494
(3.5)

9,055
(3.8)

10,587
(4.0)

12,323
(4.0)

15,136
(4,3)

18,053
(4.6)

21,561
(5.1)

28,264
(6.4)

36,439
(7.5) 21.3 26.4

복지지출계
(퇴직  포함)

8,221
(4.6)

9,614
(4.5)

11,661
(4.9)

13,573
(5.1)

16,308
(5.3)

20,058
(5.7)

23,506
(6.0)

30,918
(7.3)

51,183
(11.5)

56,943
(11.8) 24.0 34.3

자료: 1990～1997년은 고경환 외, 한국의 사회보장비 추계: 1990～1997, 1998; 1998～1999년은 문

형표 외, 재정운용의 안과제와 정책방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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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를 기 로 동일한 집계방법을 최근 연도까지 연장 용한 문형표‧고 선

(2000)에서도 1999년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11.8%임을 보여 . 

   — 두 기 에 의한 사회보장비 지출의 차이가 하게 나는 인유는 퇴직일시 과 같은 

민간에 의한 지출부담분, 공무원 연 여, 그리고 사학연 여 등이 OECD 기 에는 

포함되나 통합재정수지에서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 OECD 기 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추이

   — 우리나라의 퇴직일시 제도는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서 이

를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는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복지비 지출규모는 큰 차이

가 나며, OECD 기  한국의 1999년도 사회복지재정 지출규모는 퇴직 을 제외하면 

GDP의 7.5%이며, 퇴직 을 포함할 경우 GDP의 11.8%에 이름. 퇴직 을 포함한 복

지지출은 1990～1999년간 명목가치상으로 8조 2210억원에서 56조 9430억원으로 총 

692.7%, 연평균 24% 증가하 음. 경제 기가 도래하기 직 인 1996년을 기 으로 

나 어 보면 1990～1996년 복지지출은 명목가치로 연 평균 19.1% 증가한 반면 

1996～1999년은 연 평균 34.3% 증가하여 경제 기  증가율의 거의 2배에 이름. 

   — 복지지출규모를 GDP에 한 비율로 악하여 보면 1990년의 4.6%에서 1999년에는 

11.8%로 2.6배 증가하 으며, 이 역시 1990～1996년간 6년 동안 1.4% 포인트(4.6%

→6.0%) 증가하 음에 비해 1996～1999년간 3년 동안 5.8% 포인트(6.0%→11.8%) 

증가하여 경제 기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격히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음.

   — 항목별로 세분하여 보면 복지지출의 변화양태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남. 1996-1999

년 연평균증가율에 비해 노령 여(38.9%), 가족 여(116.0%), 극 인 노

동시장 로그램(119.4%), 실업 여(57.5%)  법정퇴직 (55.5%), 기타 여(37.4%) 등

의 증가율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장애 여(8.4%), 산재  직업병 여(-3.3%), 노인

과 장애인복지서비스(12.9%), 유족 여(7.9%), 가족복지서비스(3.7%) 등은 오히려 경제

기 보다 지출수 의 증가율이 하게 낮아졌음. 이는 경제 기 이후 실업 책 

주로 복지지출이 격히 증 되면서 사회복지의 1차  상인 노인‧장애인‧아동‧

편모 등 취약계층에 한 배려가 약화되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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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주요 OECD 회원국들과 단순 비교하면 회원국

들 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

〈표 Ⅴ-3〉 OECD 회원국의 GDP 수   사회보장비지출(1995년 기 )

국   가 GDP 비 % 1인당 GDP 국   가 GDP 비 % 1인당 GDP

스웨덴 33.4 $23,750 아이슬란드 19.9 26,143

덴마크    32.6 29,890 아일랜드 19.4 18,030

핀란드 32.1 24,633 체코 19.2 4,883

랑스    30.1 24,990 뉴질랜드 18.8 16,859

독일    29.6 27,510 포르투갈 18.3 10,059

벨기에 28.8 26,956 캐나다 18.2 18,943

노르웨이 28.5 33,616 미국 16.3 26,711

네덜란드 28.0 25,647 호주 15.7 20,012

오스트리아 27.1 28,779 일본 14.1 40,780

스 스 25.5 43,631 터키 6.8 2,747

룩셈부르크 25.2 42,173 한국(1995) 5.7(4.3)* 10,037

이탈리아 23.7 18,980 한국(1999) 11.8(7.5)* 8,581

국 22.8 18,700 멕시코 3.7 3,019

스페인 21.5 14,365 - - -

   *는 퇴직 을 제외할 경우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1999; 통계청, 2000 국제통계연감, 2000.

   — 경상가치를 기 으로 1인당 소득수 이 1만불인 시 에서 각 국의 사회복지비 지

출수 을 비교하여 보아도 1995년에 GDP 비 5.7%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일본, 미국, 국, 스웨덴이 1만불 시기에 시 했던 복지지출수 의 약 1/5～1/2에 

해당함. 

〈표 Ⅴ-4〉1인당 1만불(경상가치기 ) 소득 의 사회복지지출규모 비교

한국 일본 미국 국 스웨덴

연    도 1995 1984 1978 1987 1977

GDP 비 % 5.7 10.42 13.62 20.53 24.49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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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지출의 부문별 국제비교

   — 사회복지지출수 이 GDP의 20% 이하인 지출국(일본과 미국)과 GDP의 30% 이상

인 고지출국( 랑스, 스웨덴)으로 나 어 부문별로 한국과 비교하여 .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은 스웨덴, 랑스와 같은 고지출국에 비해 실업‧고용 부문

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문에서 그 지출수 이 히 낮음.

   — 한편 우리나라를 지출국인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산업재해, 사회복지서비스, 공

공부조 부문에서는 이들 국가와 거의 유사한 비 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으

며, 보건과 연  부문에서의 지출이 미흡함. 앞으로 국민연 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연 부문의 지출이 증할 것으로 상되며, 보건의료 부문 역시 노령화의 진

과 개인의료비의 상승으로 지출비용이 선진국 수 으로 증가될 것으로 상되므로 

이 부문에서의 비용증 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재정에서 요한 건으로 

부상할 것임.  

〈표 Ⅴ-5〉사회복지지출 부문별 국제비교
                              (GDP 비 %, 1995년)

계 보건1) 연 실업‧고용 산업재해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부조3)

한국(’99) 11.8(7.5)
2)

3.0  2.3 5.7(1.5)
2)

0.2 0.3 0.3

일   본 14.1 5.6  6.8 0.5 0.2 0.5 0.4

미   국 16.3 6.5  7.2 0.6 0.4 0.4 1.2

랑스 30.1 8.0 13.3 3.1 0.4 1.2 4.2

스웨덴 33.4 5.9 11.4 4.7 0.4 5.1 5.9

  주: 1) 의료보험  의료보호를 포함

      2) (  )안은 퇴직 을 제외시 수치임.

      3) 가족 여, 주거 여, 질병 여를 포함

자료: 한국을 제외한 자료는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6, 1999; 한국(1999) 자료

는 문형표 외, 재정운용의 안과제와 정책방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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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령화의 진 이 재정에 미치는 향

   — 고령화의 진 은 재정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를 래하게 되며, 이는  다

시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고령화의 

향이 가장 가시 으로 나타나는 부문이 사회보장재정으로 연 과 건강보험 재정이 

그 표 인 가 됨. 

   — 고령화는 취업자수의 감소, 연 가입자의 감소, 경제성장의 둔화 등을 통하여 조세

수입, 세외수입, 사회보장기여  등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반면, 연 수 자 수

의 증가, 노인진료비 지출의 증가, 노인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을 증

가시킴으로써 재정수지의 악화를 래할 것으로 망됨. 이러한 재정수지의 악화는 

다시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오게 되므로, ‘재정수지 악화 ⇒ 경제성장의 둔화

⇒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래할 가능성도 있음.

□ 연 제도

   — 2002년 재에는 공 연  수 자가 60세 이상 인구의 20.5%에 불과하지만 2019년

에는 51.6%, 2026년에는 60.9%가 공 연  수 자가 될 것으로 망됨.

〈표 Ⅴ-6〉공 연  수 자  수 률
(단 : 명, %)

구분
국민연

(천명)
공무원연 사학연 군인연

총연
수 자(A)

A/60+노인인구

2002 919 165,068 18,105 52,325 1,154,498 20.5

2010 2,580 254,080 41,162 63,391 2,938,633 40.8

2019   4,642 435,077 77,975 55,888 5,210,940 51.6

2026   7,000 592,519 106,459 51,001 7,749,979 60.9

 자료: 국민연 연구센터, 재정추계 내부자료, 2000; 김용하, 공무원연 , 사학연 , 군인연  재
정추계자료, 1999.

   — 2010년에 이르러도 한국의 연 제도는 아직 본격 인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하여 

국민연 에 의한 지출수 은 GDP의 0.69%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산됨. 하지만 시

행 연륜이 상 으로 오래된 공무원, 군인, 사학연 의 지출합계액은 GD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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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에 이르러 공 연 에 의한 총지출액이 GDP의 2.39%를 차지할 것으로 상

되며, 이는 1999년에 연 지출이 차지하 던 2.3%와 비슷한 수 임.

〈표 Ⅴ-7〉4  공 연  지출규모 추정(2010년)        
 (단 : 10억원, %)

구 분
GDP

(추정)

국민

연

공무원

연

사학

연

군인

연

 공 연  

총 지출 

지 출 액

(GDP 비 %)

      

646,824 

4,454

(0.69) 

6,994

(1.08) 

2,592

(0.40) 

1,418

(0.23)

15,458

(2.39) 

  주: 군인연  추계는 2009년 자료임. 

자료: 공‧사연  제도개선 실무 원회 내부자료를 재구성

   — 한편 1999년 기업구조조정과 공무원의 명 퇴직으로 일시에 연 수 자가 량 발생하

여 나타난 연 지 액의 격한 증가는 외 인 경우로서 일시 인 상으로 악되

며, 2010년에 국민연 과 직역연 의 지출합계액이 GDP의 2.39%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재정추계는 여 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따라서 2010년에 이르러도 연 련 

비용이 선진국의 반 이하에 머물 망임. 그 결과 어도 향후 10년간 한국의 사회복

지비지출은 연 제도에 의해 지 보다 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임.

〈표 Ⅴ-8〉GDP 비 4  공 연 의 지출비율(1999년도 실제지출)

항  목 액(단 : 억원) GDP 비비율(%)

국민연  여지출 황 38,720 0.800

공무원연  여지출 황 72,938 1.508

사학연  여지출 황 6,062 0.125

군인연  특별회계집행 황 10,129 0.209

4  공 연  지출 황( 여지출) 127,849 2.643

4  공 연  지출 황

( 여지출  반환일시   사망일시  제외)

94,022 1.943

  주: 1999년 여지출  반환일시 과 사망일시 에 의한 여총액은 3조 3827억원임.

자료: 한국은행, 1999년 국민계정, 2000.3; 국민연 리공단 홈페이지: www.npc.or.kr; 공무원연 리

공단홈페이지:www.gepco.or.kr; 사학연 리공단 홈페이지: www.ktpf.or.kr;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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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제도

   — 2010년 한국의 노령인구비율은 9.9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OECD 국가들

이 복지국가의 성기를 렸던 1975년의 OECD 평균 노령인구비율 10.8%와 유사

한 수 임. 향후 10년 뒤 연 수 자의 주된 상인 노령인구비율은 선진국의 복

지국가 성기와 유사한 수 으로 증 되면서 연 련지출은 이들의 반 이하가 

된다는 것은 연 제도에 의하여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령‧장애‧유족 빈곤층

이 량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연 에 의한 소득보장이 제 로 기능하기까

지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소득보장기능이 상당기간 확  실시되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 생활보장법이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것으로 기 할 수도 있음.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 산은 의료 여비를 포함하여 2002년 3조 3832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GDP의 0.6% 수 임. 이 수치는 고지출국의 공공부조비용에 비하면 여 히 

격히 낮은 수 이지만, 지출국인 미국의 반 수 이며, 일본과 비슷한 수 임. 

만약 한국의 연 제도가 성숙되어 있어 소득보장기능을 제 로 수행하고 있다면 

공공부조의 지출수 이 GDP의 1%에도 못 미치는 수 이 되어도 무방할 것이나, 

연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의 공공부조 지출규모는 정수 에 미달

하며, 당분간 공공부조제도의 확충이 불가피함. 

□ 보건의료부문

   — 1997년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보건비는 GDP의 2.5%에 불과하지만 국민의료

비는 GDP의 5.0%에 달하며, 국민의료비 에서 공 체계를 거쳐 지 되는 비용은 

41%이며 나머지 59%는 사 부담의 형태로 지 되고 있음. 국민에 한 건강보

험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을 제외한 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민의료비의 

70% 이상을 공 체계를 거쳐 지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료비용부담의 사

회화 수 이 낮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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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9〉주요국의 GDP 비 국민의료비와 국민의료비  공공부문 비 (1997)

 한국 미국 국 스웨덴 랑스 일본 독일

GDP 비 

국민의료비(%)
5.0 13.7 6.8 9.3 10.0 7.2 10.9

국민의료비  

공공부문 비 (%)
41.0 46.4 84.6 83.3 74.2 79.9 77.1

자료: 정 호‧이견직‧강성욱, 국민의료비 산출모형 개발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

부, 2000.

   — 사회복지재정에서 지 되는 의료비의 증 는 국민의료비 총액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순히 비용부담구조의 변화만을 래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인구의 증 , 의료수

요의 고 화 등으로 국민의료비 자체가 증가할 망이므로 이는 재정지출의 증가

를  더욱 가속화할 망임.

  다. 고령화를 비한 OECD 국가들의 재정강화 개

   — OECD 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강화와 부채감소를 통하여 고령화에 따르는 재정

압력을 리하고 있으며, 재 그 개 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속 이던 

자추세가 수지균형 는 흑자로 반 되고 있음. 하지만 추가 인 개  없이는 재정

압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으며, 개 과정의 완성이라기보다는 비교  잘 착수된 것

으로 평가됨.

   — 지출감소와 기여의 증가, 연령연계 로그램 이외의 재정방안을 통한 고령화 압력

의 완화, 연 과 장기부양 자 조달을 한 새로운 방안의 도입, 산 차의 강화 

등으로 이러한 개 을 요약할 수 있음.

□ 지출감소 는 기여의 증가

   — 상당수 국가에서는 공 연 의 체율 인하, 유효퇴직연령 늦춤, 자산검증 확 , 조

기은퇴혜택 수 요건 강화, 연 최고액 수혜기  강화 등의 방안을 복합 으로 실

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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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는 2020년 이후의 연 지출 증가분을 보 하고자 재의 재정흑자를 유보

해 두는 특정 축기 을 도입함으로써 정상 인 정부기여의 길을 열어놓고 있음.

   — 일본의 경우 피용자연 의 소득부분 연 수혜액이 증가되는 정도를 조정하는 것과 

아울러 기 연 과 피용자연 의 수혜액 역시 물가 상승에만 연동되도록 함.

   — 헝가리의 경우 어느 연령계층에도 손해를 주지 않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한 후 피

용자에게 그 선택권을 으로써 퇴직연령의 상한을 올렸음.

□ 연령연계 로그램 이외의 재정방안을 통한 고령화 압력의 완화

   — 연령연계 지출의 비 이 크다 하더라도 미국과 호주의 에서 보듯이 개 을 이 

부분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음.

   — 미국의 1997년 이후 재정개 은 1993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와 함께 

시작된 조세인상  엄격한 지출한계라는 재정원칙을 지속하는 데에 을 맞춤. 

향후 사회보장기 의 흑자는 부채감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하

여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연방부채를 모두 탕감하도록 조치함.

   — 호주의 경우 재정강화 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변동에 해 평균 인 재정균형을 

목 으로 하는 기재정 략(Medium-term fiscal strategy)과 산신의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을 도입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공공부채를 감소시킴. 

   — 충족방식에서 충족부가방식체계로의 이동하는 등의 연 과 장기부양 자 조달을 

한 새로운 방안의 도입.

□ 산 차의 강화 

   —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와 의회에 해 지출한도를 제한하는 근법을 도입함.

   — 국에서는 재정강화와 련된 모든 개 이 grandfather clause와 함께 도입되어 왔

으며, 변화에 따른 향을 받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집 인 컨설 으

로 변화에 한 반발을 이도록 노력함. 

   — 일본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한 틀과 구체 인 방안을 포함한 재정구조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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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Structural Reform Act)을 1997년 11월 승인하 으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이의 시행을 일시 으로 유보함. 

   — 랑스에서는 공 재정 황을 개선하기 한 산정책으로 공공지출액의 증가율

을 3년에 걸쳐 최  4%로 제한함.

   — 스웨덴의 경우 산원칙을 강화하기 해 지출상한 제한을 둠. 

2. 고령화사회에서의 건 재정기조 유지를 한 정책과제  추진방안

   — 우리 경제가 발 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은 감소하여 결국에는 재 선진국의 성장

률 수 으로 낮아질 것으로 망되나, 이보다 약간 더 높은 3% 정도의 성장을 유

지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생산성과 축률 등 경제성장에 주요한 변수들에 한 고

려가 필요함.

   —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 수의 하락을 상쇄하기 해서는 이에 상

응하는 생산성의 증가와 아울러 고령자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반 

책이 요함.

   — 한 노년층은 주로 축한 돈을 소비하는 계층이라는 을 감안할 때 고령화 사

회에서는 축률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경제 체의 투자 축을 래하여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게 됨. 따라서 투자의 축없이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하여 

노년층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융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그 한 로는 노인단독

가구가 격히 증가한 일본에서 노후 책의 하나로 자리잡은 역담보 출(reverse 

mortgage)로,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은행에서 빌려쓴 후 사후에 부

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청산하는 상품임.  

   — 선진국처럼 주식시장을 심으로 기업의 자 을 조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여야 함. 배당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주식에 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기업  시장의 투명성과 건 성을 제고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산이 주식시장을 통해 산

업으로 유입되는 체제를 강화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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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투자, 내수가 균형되어 있는 정성장을 도모하기 하여 건 한 소비를 진

작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고령화에 따라 실버산업에 한 수요가 격히 증가할 

것으로 망되는 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확   방안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 리를 정수 에서 운 하여 공개시장 조작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가계 출을 

리하여 융기 의 건 성을 강화함으로써 융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에 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여야 함.

    ※ 정책 리 수  비교: 한국 4.25%, 미국 1.75%, 일본 0.10%, 유로 3.25%

    ※ 가계 융부채 : (00말) 293조원→ (01말) 353조원 → (02.6말) 410조원

     — 공 자  상환, 4  공 연  지출 등의 경직성 경비로 말미암아 국가채무가 

증하지 않도록 하고 건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기 하여 그 책을 시 히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1998년 국민연 제도의 부분 인 개 을 통하여 가입자의 평균 수입과 아울러 평

생 수입을 감안하게 됨으로써 가입자에 한 혜택도 덜 진 으로 변경하 으며, 

이  수입 비 수  연 액을 나타내는 체율도 다소 낮추었음.

   — 이러한 국민연 제도에 한 추가 인 개 이 필요함. 1998년 개  이후에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체율이 여 히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분 종사자와 사립

학교 교사에 한 연 제도와 국민연 제도 간에는 연계성이 결여되어 이들 부문

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민연 제도와 고용보

험제도에 비하여 행의 퇴직  제도는 시 에 뒤쳐지는 경향이 있으며, 질병수당

을 도입함으로써 고령 노동자의 사회  보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공 연 재정과 련하여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양화, 연 기 운용의 수익성 

제고, 수 개시연령의 연장, 연 련 세제 개편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음.

   — 공 연 의 여를 축소하는 동시에 민 연 을 확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공 연

은 조세방식에 의한 기 방식과 소득비례방식에 의한 추가보장으로 이원화할 필요도 있

음. 소득층에 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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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한 수단으로는 기 운 의 수익성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의 연  립 은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GDP의 43.4% 수

까지 달할 것으로 상되는 바 그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연 재정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재 국민연 의 주된 수 개시연령은 60세이며, 2013년까지 차 연장하여 65세로 

늦추기로 하 으나, 고령화의 속한 진 을 고려하여 그 과도기간을 단축할 필요

가 있음.

   — 고령화 사회에서 조세의 형평성과 립성을 유지하는 범  내에서 정한 재정수

입을 확보하기 해서는 세율은 낮추되 세원은 넓히는 방향으로의 조세개편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들의 연 에 한 과세를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나 기 운 수익에 해서

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연 여 수혜 시에 세 을 내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연 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 연 의 경우 보험료 납부에 해서만 일부 과세를 

하고 있으며 기 운 수익이나 연 여 수혜 시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OECD 국가들의 과세방식에 따라 연 여 수혜 시에 과세하고 그 이 단계에 해서

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노령화 시 에 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국민연 제도의 특성상 연 립 이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

후에는 속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립 에 한 수익률이 앞으로의 

연 재정 안정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기 운 의 문성  효율성 제고와 직 융시장의 활성화를 한 최선의 방안

은 계약을 통해 연 기 을 민간에게 탁하여 분산 리하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

서 민간기 들이 투자 지침을 잘 지키도록 철 한 감시가 있어야 함. 

   — 한 그 이후의 립  규모의 감소에도 비하여 융시장과 제반 융기 에 

한 충격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책 마련도 있어야 함.

   — 의료보험과 련하여서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민간보험의 활성화, 노인요양보

험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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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료비는 2000년 재 GDP의 5.4% 수 에서 2020년에는 GDP의 7.0% 수 으

로 증가할 것으로 망되고 있음.  

   — 건강보험의 지출  95%를 하는 여비가 지난 6년 동안 연평균 매년 22.4%씩 증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진료비를 보다 효율 으

로 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에 한 논의가 필요함.

   —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균형 인 이원체계 구축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시장에서 두 

보험간의 경쟁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공보험을 보충하는 

형태의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인진료비 감을 해 장기요양서비스  가정간호원 견시설의 확충, 장기요양 

보조인력의 양성 등을 한 국고지원의 확  등도 필요함. 한 노인진료비 경감을 

해 노인요양보험 등의 도입도 필요함.

   — 정년퇴직제도를 제한하고, 연공서열 임 제를 개 하고, 엄격한 고용보장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노동자에 한 임  보조 을 합리화하고, 기 고용률제를 검토하

고, 연령차별에 한 지조치를 도입하는 조치 등을 통하여 고령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을 높여야 함. 한 견  고령 노동자를 한 교육기회를 확 하고,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고용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근로시간을 단축

하는 것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기회 확충을 하여 필요함.

   — 노령인구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수 으로 유지된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소수

와 그 지 못한 다수 사이의 사회  양극화를 래함으로써 양자간의 불평등과 갈

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

   — 고령화 사회를 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한 가지 요한 은 이러한 조

치에는 항상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있게 되므로 손해를 보는 계

층의 반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임. 기존의 가입자들에 해서는 손해를 보

지 않도록 grandfather clause를 가능한 한 둠으로써 그 반발을 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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